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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3%로 초고령사

회에 진입하였으며,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

다. 인구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지속)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과 권리 외

에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며 정부 정책보다 앞선 저출산 대응을 

기업복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업의 참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의 범위 규명과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 제약요인을 분석한 뒤, 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임지영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청주대학교 홍석호 교수가 외부 필진으로 집

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

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원내 박소은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

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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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

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참

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기

본계획 가운데 기업 참여가 중요한 정책 과제를 규명하고, 기업의 참여 

수준과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별 세부과제에 대해 

중요도와 시급도를 기준으로 2회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주요 과제가 도출되었다. 추진전략 1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생활 균형 실현’이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추

진전략 2에서는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었으

며, 직종별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만성질환·치매 조기검진, 정기 건강검

진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도 중요한 보완 과제로 강

조되었다. 추진전략 3에서는 ‘계속고용’ 관련 중단기 과제(계속고용 지원 

확대,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가 중점 과제로 부각되었으

며,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도 기업의 참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추진전략 4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

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기업 현장에서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와 자체적인 노력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36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

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

요약



2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식 확산에 비해 기업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 업종,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고령인력 운영 방식

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기업은 인력 구조 관리 차원에서 정년 

이전 조기은퇴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숙련인력의 재고용과 장기 근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

영하고 있었다. 숙련기술직 및 중간숙련직 고령근로자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은퇴 준비 및 재취업 지원 제도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시간 활용 허용이나 업무 조정 등 비공식적 배려 수

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된 재취

업지원서비스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근로자 인식 부족과 기업의 준비 미흡 또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다수 기업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을 

기업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기업의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인식을 제고하고 기

업 특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계속고용 제도의 

유연화, 은퇴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취약

계층 고령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

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인구고령화, 고령사회 대응, 기업 참여, 계속고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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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으며(행정안전부, 2024, p.10), 1년 후인 

2024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3%로 초고령사

회1)에 진입하였다(행정안전부, 2025, p.3).2)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 25.3%, 2040년 34.3%로 증가하여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3a).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크며, 총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가까운 미

래에 우리 사회 전반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연수는 한국 7년으로 독일(36년), 미국(15년), 

일본(10년)과 비교하여 짧다(통계청, 2023b).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지방소멸, 인구쇼크, 인구 부담효과(population onus)라는 용어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는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

에 부정적이다.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

1)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2) 0~14세 10.68%, 15~64세 69.30%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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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교육, 의료, 고용, 주택 등), 세대 간·지역 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등

을 야기한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 정책방향에 조응하는 참여가 필수적이

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근로자의 고령화

를 야기하며 기업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구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과 권리 외에도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며 정부 정책보다 앞

선 저출산 대응을 기업복지로 추진하고 있지만,3)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

업의 참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저출산 현상과 지속에 대한 사

회적 우려가 깊어지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등에서 정

부 정책보다 앞선 사내 정책을 시행하는 등 우수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나

오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 개선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사내 정책을 제도

화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박형빈, 2024; 윤지원, 

2024; 이진경, 2023) 고령화 대응 정책의 경우 그렇지 않다.

고령자 고용촉진, 퇴직연금 등은 정책화 이후 근로자 수혜 과정에서 기

업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정책은 기업 대상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홍보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머무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서 그만둔 고령근로자의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52.9세로 법정 정년 60

세보다 젊다(통계청, 2025a).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3) 한미글로벌의 ‘셋째 낳으면 승진’,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지원’(이승윤, 2024) 등 
대기업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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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

달한 기업 비율은 2024년 기준 14.3%(고용노동부, 2025)이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3년 기준 53.0%이다(국가데이터처, 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말 경제5단체4)와 협

약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였으며, 당시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

라블(work life blending)이 가능하도록 근무여건과 기업 문화’를 만들

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인적 자원 활용’을 하는데 경제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이수영, 

2022). 이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지속되며 기업의 

출산·양육 우수제도 공유와 포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a; 2025b; 

2025c)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 반면, 고령사회 대응은 학술적 논의와 

회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며 아직까지 기업의 참여 수준이 낮

은 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d; 2024).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왜 기업은 저출산 대응에는 적극적이나 고령사

회 대응에는 관심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 현황을 살펴본 국내 연

구가 일부 있었다(김은석 외, 2022; 김은석 외, 2021; 유호선 외, 2022; 

이승호 외, 2023).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은석 외(2021)는 고령

자의 고용에 집중하여 기업 관계자 대상 질적 및 양적 연구를 통해 향후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제도의 참여를 높

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설문조사의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 및 미채용 이유, 고령자 고

4)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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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후 인식 변화, 정년제 운영 여부, 고령자 신규 채용 시 제한 연령 및 

고용형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필요 사항, 고령자 노동생산성 및 고

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기업의 일반적 특성 등이

다. 연구진은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1) 기준고용율제도

의 기준 조정 및 세분화, 2) 우선고용직종제도의 선정 기준 및 근거 명료

화, 3) 지원금 제도의 지속적 확대 및 차등화, 4) 경력개발지원의 의무 등

을 제시하였다.

김은석 외(2022)는 기업의 연령관리(age management)는 경제적 성

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기업의 연령친화수준을 종

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연령친화기업 인

증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연령친화기업이란 “연령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생애 경력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이자, 고령이라는 연령의 한계로 인해 기업 내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

으면서도, 자신의 직무생산성과 역량개발 노력에 따라 사회적인 성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았다(p.159). 연령친화기업 평가지표

를 통해 ‘인사규범 및 관행: 역량 중심 근무기반 마련’, ‘조직문화: 세대 

포용적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 ‘계속고용: 지

속가능한 근로 지원’ 등을 진단한다. 연령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면 개별 기업들이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 역량개발, 조직문화와 환경의 개방성 확대 등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호 외(2023)는 고령자의 인력활용 관점에서 이차자료 분석을 통해 

주된 일자리 기준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책 수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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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연구진은 의무 고용제도 도입 검

토, 기업 및 근로자의 정규직 정년 유지 경로 선호 인센티브 제도 도입·확

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적용 기업 확대(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 향후 300인(500인) 이상), 재직 중 맞춤형 생

애경력설계서비스의 정기적 제공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임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의 대규모 실태조사

가 아닌 특정 업종·직종 등에 인터뷰 방식 심층조사의 필요성을 제기

(p.189)하였는데, 그 외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를 연구할 때도 

기업 특성을 고려한 심층조사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호선 외(2022)는 문헌검토 및 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여 퇴직연금제도

의 개선방안을 가입-적용·운용-수령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의 

역할 관점에서의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연구진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명확한 역할 설정,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가입률 제

고를 통한 퇴직연금 가입격차 완화, 수익률 및 연금화율 제고, 규제 및 감

독체계의 발전, 수급권 보호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이들 기존 연구는 고령자의 고용정책, 퇴직연금제도 등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의 참여나 기업의 제도 인식, 참여, 수혜 등을 

살펴보는 데 그치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의 참여 실태

와 참여 제고 방안을 심도있게 짚어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다

(김은석 외, 2022; 김은석 외, 2021; 유호선 외, 2022; 이승호 외, 

2023).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상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

책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 정책의 기업 참여도와 참여 제약요인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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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고령사회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대책을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범위

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이며, 단편적인 제도별 접근이 아니

라 포괄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고령사회정책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고

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기업의 협조와 참여가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

의 범위 규명과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들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도, 제약요인을 분석한 뒤, 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기업의 인구고령화 대

응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령자 고용 실태에 대해 최근 통계 현황을 살펴

본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상의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전략별 과제 중 기업 관련 부분을 특화하여 기

업의 과제 인식과 참여수준,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고령사회 대응 정

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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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장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기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

저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전략과 ESG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논의를 검토한다.

한편 인구고령화는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의 인력활용 전략의 변화를,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 

소비자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다양화로 시장·제품 전략의 변

화를 야기한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4, p.5). 이 두 가지 전략은 

매우 이질적이며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두며,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시장·제품 

전략은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제3장은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범위를 규명한

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별 과제를 중심

으로 어떤 정책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지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해당 정

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한다. 

제4장에서는 실제 기업 현장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

책별 참여 현황과 참여 제약요인, 정책 개선사항 등을 분석한다. 또한 정

부 정책이 아닌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정

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제5장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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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개

별 정책별, 기업특성별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와 정책 현황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업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기존 문헌 검토 및 정책 현황 분석은 기업과 고령화 등에 관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 정책자료, 행정자료, 웹페이지 등을 살펴본다. 기업의 고령사

회 대응 정책 참여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명(최종 

완료 16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규명

하고 기업의 정부 정책 참여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회 실시한다.

기업 관계자 대상 FGI는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총 36명을 대상

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와 참여 실태,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한다. 

한편 이승호 외(2023)는 기업규모ˑ업종 등 기업특성별 차이가 매우 크므

로, 기업 대상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층 인터뷰 방식

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상 

정책 및 기업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4~6명씩 7그룹을 구성하여 FGI

를 진행한다.

전문가 자문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방향 설정과 연구방법, 고

령화 시대 기업의 역할 관련 연구 동향,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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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 청취, 정책제언 도출 등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이상 이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내용

연구 내용 연구 방법(자료)

2장
- 인구고령화 수준과 전망
- 인구고령화의 기업 영향과 대응

문헌 검토
(학술연구지

및 보고서, 행정자료, 
언론기사 등),
전문가 자문

3장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

회 대응 과제 중 기업의 참여 범위
- 기업 참여 정책의 우선순위: 중요도·시급도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16명/2차 15명),

전문가 자문

4장
- 기업의 고령사회 인식과 정책 참여 실태
- 기업의 자체 추진 우수사례

기업 대상 FGI
(36명),

전문가 델파이 조사

5장
-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 제고를  위

한 과제 제안

연구결과
종합 및 고찰,
전문가 자문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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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인 993만 

8천 명이며(통계청, 2024a, p.22)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로 처

음으로 20%를 넘어섰다(통계청, 2025b).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

여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a, p.22). 2000년에 7.0%, 2010년에 10.9%를 기록한 뒤 2020년 

16.4%, 2024년 20.0%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속도도 유례없이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

년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19.2%)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

면, 65~69세 6.8%, 70~74세 4.5%, 75세 이상 7.9%로 나타나며, 2038

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a, p.23).

이토록 빠른 고령화는 저출산의 심화와 연결되어 있다. 2024년 합계출

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통계청, 2025c, p.1)하였으

나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고령화의 부문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노동시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계속 줄어들 예정

이어서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노동력을 수요에 맞게 고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인구고령화와 기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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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설계된 당시의 

인구구조와 지금의 인구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는 제

도상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개선되

고 있으나 2023년 시장소득 기준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 38.2%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a),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 부양 부담, 사회적 

파급 효과도 높아지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세대 간 갈등이나 소외의 문제도 발

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기업 내 고령 근로자 비중이 증

가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가치관, 업무 방식,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

며, 이는 조직 문화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은 인구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과 인건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추이

를 파악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196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장

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예측치로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70년대 초에는 1960년대 초반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고령자 고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55~65세 연령을 기준으로 고

령자 고용률을 파악해 보면(〔그림 2-2〕 참조), 2000년 57.8%에서 증감

을 거쳐 2010년에 60.9%가 되었고 2024년에는 69.9%로 그 규모가 커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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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생산연령인구 추이(15~64세, 1960~2071)

(단위: 명)

출처: “생산연령인구(15~64세),”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5a, https://kosis.kr/visual/
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 Copyright Statistics Korea.

〔그림 2-2〕 고령자 고용률 추이(2000~2024)

(단위: %)

주: 고령자의 연령 기준은 55~64세임.
출처: “고령자 고용동향,”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b, https://www.index.go.kr/unity/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 Copyright 2021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추출하여 연구진 작성

이에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36.2세였으나 

2010년에는 39.0세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42.9세, 2024년에 44.2

세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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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2000~2024)

(단위: 세)

출처: “근로자 평균근속년수, 평균연령, 학력별 임금,”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c, https://www.
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6#, Copyright 2021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인구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고령화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노동

생산성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은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은 편

이다(김보민, 박철성, 2019, p.52). Maestas et al.(2016)의 연구에 따

르면 1980~2010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2/3를 연령 분포 전반에 걸친 노동생산성의 성장 둔화가 설명하며 

1/3은 노동력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보

민과 박철성(2019, p.68)의 연구에서 50대의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

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50대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

성은 약 1.3~1.7% 증가한다. 반면 60대 근로자 비율이 커지면 노동생산

성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인당 자본을 통제하

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지표는 약 3%(-3.1~-3.3%)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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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자본을 고려할 경우 약 

2%(-1.6~-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2011~2024년 동안 한국의 농·임·어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부문

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2020년=100)를 살펴보면,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2-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노동생산성의 감소가 예상되므로(김보민, 박철성, 2019, p.52)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2-4〕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추이(2011~2024)

(단위: 2020=100)

주: 1) 비농전산업 기준, 2020년=100.0
     2) 2023년과 2024년은 잠정치
출처: “노동생산성지수,” 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d, https://www.index.go.kr/unify/idx- 

info.do?idxCd=5002, Copyright 2021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 
추출하여 연구진 작성

인건비의 문제도 존재한다. 연공서열식 임금구조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고임금층인 40~50대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임금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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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중고령자 중심의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은 전반적인 기

업의 인건비를 높여 2013년 대비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총액이 3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서영, 2024, p.11).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5~54세 근로자들이 은퇴하는 10~15년 후

까지는 기업의 높은 인건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양서영, 

2024, p.11). 양서영(2024, p.17)의 연구에서는 노동인력의 급속한 고

령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근로자의 생산성 둔화를 야기하고 향후에

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지만, 고학력의 중고령 노동인구에 

대한 활용 증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하

락과 인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 부담 증가

인구고령화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회보장제도와 인구구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를 보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수는 점차 감소하지만(연두색 그래프) 노인 부

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71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03.6명의 부양비를 부담(파란색 그래프)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생산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렵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고령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보장지출 역시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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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소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1960~2071)

(단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출처: “유소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5b, https://kosis.kr/vis
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Id=3928&vStatJipy
oId=5237&listId=A_02&areaId=&areaNm=, Copyright Statistics Korea

사회보장지출은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지출 부분과 일반재정에 의한 사

회복지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의 비율이 매

우 높고 그중에서도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박소은, 2022, p.6).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24년 15.7%에서 2065년 27.1%로 73%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024. 11., 

p.10). 정책 영역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보건과 노령·유족 영역은 크게 

증가하고 가족 영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

회사무국, 2024. 11., p.12) 앞으로도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5차 재정추계 결과 중 인구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노령, 보건

의 정책 영역에만 한정해 보았을 때 2024년에 전체 15.7% 중에서 9.6%

로 3/5가량을 차지하던 두 영역이 2065년에는 전체 27.1% 중에서 

21.7% 4/5가량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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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책영역별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변화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5년

합계 15.7 17.2 20.5 24.0 26.2 27.1

노령 4.2 5.0 6.8 8.8 10.3 11.1

유족 0.5 0.5 0.6 0.8 0.8 0.8

근로무능력 1.0 1.1 1.0 1.0 0.9 0.8

보건 5.4 6.2 7.7 9.4 10.3 10.6

가족 1.7 1.4 1.4 1.2 0.9 0.9

ALMP 0.6 0.6 0.7 0.8 0.9 0.9

실업 0.5 0.5 0.5 0.6 0.6 0.6

주거 0.6 0.5 0.4 0.4 0.3 0.3

기타 사회정책 1.3 1.4 1.3 1.2 1.1 1.1

출처: “정책영역별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024. 11.,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p.12

  3. 기업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세대갈등 심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불

안정성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지며, 인구고령화 심화

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및 파급효과 역시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조

망되기 시작했다(황선재, 2022, p.149).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추세의 인구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황선재, 

2022, p.149).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령대가 다양해질수록 각 세대가 공

유하는 경험과 중시하는 가치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각자 다른 시각과 가

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며 공존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세대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될 수 

있다(정순둘 외, 2021, p.230).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한 시기를 함께 살

아가는 세대가 다양해져 세대갈등이 다양하고 분화된 차원에서 일어날 



제2장 인구고령화와 기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25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6〕은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부터 매년 총 1,0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세대인식조사 중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세

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25년 25%이며, ‘매우 심

각하다’와 ‘심각하다’를 합한 비율은 2025년 84%로 상당히 높았다. 세대

갈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2022~2024년의 인식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응답자들이 세대갈등

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컸고, 그다음은 

‘미디어 및 정치권의 세대 갈등 부추김’과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취업·

주거 등)’ 등이 순위가 높았다.

〔그림 2-6〕 세대갈등의 인식과 전망(2022~2025)
(단위: %)

세대갈등 인식 세대갈등 전망

세대갈등 원인

출처: “2025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이동한, 이소연, 2025,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460, pp.4~5, p.7. Copyright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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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소통도 원활하지는 않다는 인식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사

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표 2-2> 참조). 특히 20대와 

30대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

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모두 60%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 세대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세대 간 소통 수준(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3년 56.3 49.4 44.7 39.8 44.7 47.0

2014년 62.3 55.5 53.2 50.8 50.2 54.6

2015년 57.2 55.7 50.9 50.5 54.3 53.5

2016년 61.5 55.4 53.4 56.0 56.9 56.5

2017년 67.2 63.6 57.4 62.7 61.2 62.4

2018년 62.3 59.4 53.3 56.3 62.2 58.3

2019년 64.1 64.0 58.6 58.9 60.9 61.1

2020년 61.8 59.3 51.9 54.5 58.1 57.0

2021년 59.7 60.1 53.8 56.7 61.7 58.7

2022년 65.4 61.7 60.8 61.7 65.3 63.2

출처: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과 추세분석 연구-국민통합과 세대 갈등,” 김수
정, 202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https://www.k-cohesion.go.kr/PCNC/contents
/P40100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10&id=20240319094040757
990&schBdcode=&schGroupCode=,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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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의 인구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인구고령화 대응 전략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노동력의 양적 감

소와 고령화의 문제, 노동생산성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업은 연령별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이윤을 최

대화할 수 있는 연령 구조를 기업 안에서 채택하려 할 것이다(김보민, 박철

성, 2019, p.43).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

도는 떨어지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생산성 자체가 하락하며, 호봉제를 

비롯한 실제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김보민, 박철성, 2019, p.43). 기업은 고령화되는 인력구

조 안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나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와 구조·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노동시장이 고령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고

용하지만 그 조정 속도는 느리며 기업의 내부 인력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Busch et al., 2025, p.139). Busch et al.(2025)의 연구는 독

일 5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수집된 데이터(Establishment History 

Panel, EHP)를 이용하여 노동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가 고령화

되면 기업은 고령자를 더 고용하지만 기업 외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내부에서 진행되는 경우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더 느

리게 나타나며,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부분 은퇴(partial 



28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retirement) 제도 등을 도입한 경우 내부 근로자의 유연성은 높이지만 외

부의 고령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usch et 

al., 2025, p.157).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연령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혁신과

도 관련이 있다. Zhongying et al.(2025)은 2008~2020년 중국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고령화가 노동비용 증가와 인적자본의 질 저하를 통해 기업

의 특허 출원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지출이 인

구고령화와 기업 혁신 성과 간의 부정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15년 How 

21st-Century Longevity Can Create Markets and Drive Economic 

Growth라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민간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확장할지(양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고연령층에 

어떻게 대비할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우수 

사례는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

기업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기업 내부의 인력 운

영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Home 

Instead Senior Care는 고령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하였고 정년이 존재

하지 않아 퇴직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업무를 완료했을 때에

는 휴가나 병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했다. The 

ANZ banking group의 경우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연령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직원을 유지

하고 성숙한(mature) 연령층의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였다. Deloitte는 

MCC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조직이 직원의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핵심 차원을 4가지로 정하고(속도,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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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일정, 역할) 주기적으로 차원별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Akbank는 내부 훈련자와 은퇴 훈련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퇴직

자의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젊은 직원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Daikin Industries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

하면서 법적 퇴직연령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

고 있었다.

〈표 2-3〉 해외 기업 사례

기업 내용

Home Instead 
Senior Care

∙ 가정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 근로자 채용 확대(돌봄 제공자 
중 30% 이상이 60세 이상)

∙ 퇴직 연령 제한이 없고 퇴직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업무를 완료했을 경우 필요한 만큼 휴가, 병가 등 사용 가능

The ANZ banking 
group

∙ 연령 다양성 전략 도입: 연령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직장 문화 조성
 - 기술, 경험 유지를 위한 기존 직원 유지
 - 성숙한 연령층의 근로자 적극 채용
 - 유연한 근무 관행 강조 등

Deloitte

∙ MCC 프로그램: 조직이 직원의 업무량(혹은 책임)을 조절할 수 있
는 도구

 - 속도, 업무량, 근무지/일정, 역할이라는 핵심 차원을 설정하고 주
기적으로 차원별 옵션 선택

Akbank
∙ 내부·은퇴 훈련자 프로그램: 퇴직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

여 젊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거나 젊은 인재가 고위 경영진과 
퇴직자에게 기술 교육 제공

Daikin Industries
∙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제공
∙ 법정 퇴직연령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 파트

타임, 일용직 등으로 재고용

출처: “How 21st-Century Longevity Can Create Markets and Drive Economic Growth,” 
WEF, 2015, pp.8-10.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

WEF(2015)에서는 연령친화적 기업을 위한 7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

여 고령화되는 미래 사회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표 2-4> 참조). 기업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장 환경을 재편해 고령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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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고

령 근로자의 고용 확대가 아니라 세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 2-4〉 연령친화적 기업을 위한 기본 원칙

구분 내용

1. 연령 중립적인 
직장

∙ 모든 연령대 직원들의 잠재적인 기여와 여러 세대 인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연령 차별이나 적대적 분위기 
방지

2. 연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

∙ 기술, 시설, 장비, 서비스 등 연령에 관계없이 접근과 기여가 용이
한 근무 환경 개발 노력

3. 포용적인 조직 
문화

∙ 리더십, 직원, 협력사, 고객 간의 다양한 연령대 기여를 포용하는 
문화 조성과 이를 통한 21세기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의 연계

4. 전 생애 학습과 
참여

∙ 개인 성장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세대 간 멘토링과 
학습 기회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직원들에게 학습 기회 부여

5. 장기 근속을 
위한 재정 설계

∙ 재정적 안정이 고용의 중요한 결과임을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재정 
교육과 다양한 보상 및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세대 인력의 요
구를 충족하고 책임감을 고취

6. 건강한 노화 
지원

∙ 모든 연령대의 직원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
고 필요한 지원 제공

7. 돌봄 지원
∙ 돌봄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이를 부담하게 됨을 인

식하고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출처: “How 21st-Century Longevity Can Create Markets and Drive Economic Growth,” 
WEF, 2015, World Economic Forum, p.10.; “Guiding Principles for Age-Friendly 
Businesses: Harnessing the Power of 21st-Century Demographic Change,” WEF, 
2019, World Economic Forum, p.2.

한편 2000년대 초반에 인구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지만과 정승화

(2006)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와 김상철 

외(2007)의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에

서는 한국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 2-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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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이지만과 정승화(2006)에서 제안한 기업경영모형의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표 2-5〉 이지만과 정승화(2006)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형(안)

구분 내용

1. 고령자 임금체계 
개선: 임금피크제

∙ 정년보장형, 혹은 정년연장형 도입 활성화 제안
 - 실행시점을 연령으로 고정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력구

조에 적합하게 설계 권장 필요

2. 고령자 직무 개발
∙ 임금피크제 대상 (중)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권장 필요
 - 개별 기업에서 자발적 개발이 어려우므로 재정지원 사업 필요

3.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 고령인력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조건에 적합한 공정개선과 고
령인력의 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게끔 하는 기계와 설비 효율화에 
투자할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개별기업들이 고령인력
을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필요

4. 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 정년퇴직 혹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하는 근로자의 전직 알선 프
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

∙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재은
행과 같은 고령인력의 취업을 도와주는 사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5.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중)고령자가 고령친화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기업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
화 필요

∙ (중)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운영과 
함께 사회적 수준과 노사정 수준에서의 공동 운영 필요

출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 이지만, 정승화, 2006, 보건복지부·연
세대학교, pp.106-107의 내용을 정리.

이 연구는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형을 총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고령자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고령자 직

무 개발과 관련하여 (중)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에 적합한 직무 개발을, 고

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영역에서는 고령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에 적합한 공정의 개선과 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기계 및 설비 효

율화 및 고령인력의 채용 지원 제도화를, 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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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전직 및 창업 알선 프로그램 도입과 사회나 정

부 차원에서의 인재은행 프로그램 도입을, 마지막으로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개발된 고령친화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후에는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에서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2. 국내 기업의 인구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

기업은 정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

성원으로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여기서는 고령

근로자 관련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고령화 

대응 참여를 살펴본다.

가. 법적 기반

국내에서 민간기관5)과 인구고령화 대응의 연결점을 잇는 법률은 노인

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법인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재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제25조의 생업지원 조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공공기관, 공기업 등도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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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25조는 국가의 특정 위

탁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할 때 고령자 채용 비율에 따라 우선권을 

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책무에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 제공, 정년연장 등의 방

법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였다. 동법 제12조에서는 고령

자 고용 노력의무를, 제19조에서는 정년(60세) 조항을, 제21조에서는 정년퇴

직자의 재고용 조항을 두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1조에서 일정 기

준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재정 지

원,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시 돌봄의 대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고령

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2-6〉 관련 법조항

구분 내용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

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

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

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

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

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

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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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복지법(20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노인 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구분 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

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

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

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

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

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

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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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살펴본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준고용률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

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고령자고용법 제2조의 

5)”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

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운수업이나 부동산 및 임대업은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외의 산

업은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령

자고용법 시행령 제3조).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 노

력 의무와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의무와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조세감면, 고용지원금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표 2-7〉 기준고용률 관련 고령자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 법조항

구분 내용

고령자 및 
준고령자
의 정의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기준

고용률

제2조(정의)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

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

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사업자의 

의무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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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업자는 매년 고령자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

는데, 2024년의 산업별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은 <표 2-8>과 같다. 총 

4,052개의 사업장의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20.1%이고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수는 총 580개(14.3%)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72.4%)이었고 부동산업도 55.7%로 높았다. 

그 뒤로는 광업(47.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5.0%)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산업은 정보통신업(7.6%)과 금융 및 

보험업(8.1%)으로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미달 비율이 높은 산업은 도매 

구분 내용

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

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 

혜택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

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

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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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매업으로 3%의 기준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의 비율이 

55.4%에 이르렀다. 정보통신업도 53.6%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2024)

(단위: 개, %)

구분
사업장 

수
기준

고용률
고령자
고용률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 비율

계 4,052 - 20.1 580 14.3 

농업, 임업 및 어업 3 3.0 72.4 0 0.0 

광업 2 3.0 47.3 0 0.0 

제조업 952 2.0 10.5 93 9.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9 3.0 12.5 1 1.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 3.0 18.8 0 0.0 

건설업 90 3.0 13.9 0 0.0 

도매 및 소매업 249 3.0 10.5 138 55.4 

운수 및 창고업 204 6.0 22.6 27 13.2 

숙박 및 음식점업 75 3.0 11.3 19 25.3 

정보통신업 267 3.0 7.6 143 53.6 

금융 및 보험업 198 3.0 8.1 35 17.7 

부동산업 64 6.0 55.7 2 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0 3.0 18.5 42 1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40 3.0 45.0 55 8.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4 3.0 36.2 2 0.7 

교육 서비스업 132 3.0 20.5 9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3 3.0 21.5 3 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 3.0 18.3 6 1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 3.0 17.9 5 13.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
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3.0 0.0 0 0.0 

국제 및 외국기관 4 3.0 38.4 0 0.0 

출처: “고령자 고용현황,” 고용노동부, 2025,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 
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3&conn_path=I3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고용법

을 개정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 노

력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1. 

2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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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책임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1950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2010년이 되면서 한국에

서 ISO26000 가이던스로 제정되면서 연구가 이뤄졌으나 경제적인 이점이 

나타나지 않자 2011년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언급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로 발전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확정되었다(이은지, 문재영, 2022, p.752). 이 논의는 기업의 지속

가능전략의 차원과 맞물려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CSR은 1950년대에 기업이 수익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

는 의식이 확산되며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CSR이 기업의 기

본 목표인 수익 창출에 취약하다는 비판으로 CSV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표 2-9> 참조).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자 하는 비즈니

스 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

공헌을 비용으로 받아들이던 CSR과 대비하여 CSV는 이를 수익성 있는 

투자로 인식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환경(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의 핵

심 지표로 활용하는 ESG 개념이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ESG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하였다.



제2장 인구고령화와 기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39

〈표 2-9〉 CSR, CSV, ESG 개념별 차이

구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공유가치 창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의

기업의 활동이 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에 공헌하
며 사회 전체에 이익을 추
구하는 것1)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공
유가치의 총량을 확대하
는 비즈니스 모델1)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
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세 가
지 핵심지표1)

배경
1950년대 기업이 수익성
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
녀야 한다는 의식 확산2)

CSR의 성과에 대한 의문
으로 2011년 Porter & 
Kramer에 의해 이론화3)

2000년대 초 투자자 중
심의 기업경영지속가능성
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후 팬데믹 시기에 급속히 
확산3)

목적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4)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경
제적 가치 창출3)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
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
속가능한 발전을 추구5)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

수익창출과는 무관한 사회 
활동(비용으로 인식)6)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수익성 있는 투자로 
인정)6)

장기적 관점의 이해관계
자 수익 및 권리 강화6)

출처: 1) “ESG란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포털, 2021. 10.,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 
kr/post/85/2606

        2) “The Evolution of ESG: From CSR to ESG 2.0,” Passas, I.. 2024, Encyclopedia, 
https://www.mdpi.com/2673-8392/4/4/112

        3) “ESG 시대, ‘사회적’(Social) 규범의 역사와 도전과제,” 손민석, 2023, OUGHTOPIA,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438777

        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BCFSD, 1998, WBCFSD, https://growthori
entedsustainableentrepreneurship.wordpress.com/wp-content/uploads/2016/
07/csr-wbcsd-csr-primer.pdf

        5) “ESG 경영이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https://www.
bjfez.go.kr/kor/01866/01856/01808.web, Copyright ©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6)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CSV 활동,” 강진수, 정대현, 2021, 대한경영정보학
회, p.63. 표 1에서 일부 발췌

세 가지 개념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

기하고 있으며,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에서 결국 기업의 가치 상

승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우수사례로는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사업과 유한킴벌리의 SCV 모델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사업은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택배 배송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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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거점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모델이다(황일성 외, 

2018, p.33). 

실버택배사업은 초기에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보

건복지부와 CJ제일제당이 MOU를 맺어 실행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자

리잡았다. CJ대한통운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노인 인력 활용과 일

자리 제공보다는,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

는 CSV의 관점에서 실버택배를 재정의하였다(전병준, 2015, p.111). CJ

그룹과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 사례는 2017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

(Fortune)이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Change the World) 50’

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CJ실버택배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우수 사례로 2018년 5월

에 UN SDGs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황일성 외, 2018, p.34). 

이 사업은 2024년까지 1,4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현

재는 ESG의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2020년 7월부터는 실

버택배 외에도 블루 택배(청각장애인 고용), 오렌지 택배(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으로 확장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CJ대한통

운, 2025).

유한킴벌리는 시니어 비즈니스 육성을 통하여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와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CSV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은 고령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니어 사업

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공유가치창출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최재

원 외, 2022, p.886). 

유한킴벌리는 고령화 현상을 새로운 시장 형성이라는 기회로 인식하고 

〔그림 2-7〕과 같은 CSV 모델을 구축하였다. 황일성 외(2018)에 따르면 유

한킴벌리의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한 대표적인 모델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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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시행 중인 ‘시니어 케어매니저’ 사업이다. 시니어 케어매니저사

업은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에 55세 이상의 은퇴

한 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를 파견해 시니어들의 건강 

상담 및 정서안정 지원을 도와 시설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황일성 외, 2018, p.36). 그리고 이외에도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이 있다. 이 사업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위

해 지속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의 ‘시니어 일자리 기금’을 통해 6년 동안 

38개의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 소기업을 육성하였고 450개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황일성 외, 2018, p.37). CJ대한통운과 유한킴벌리

의 사례 외에도 국내 기업의 CSV 경영 사례는 <표 2-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유한킴벌리의 CSV 모델과 액티브 시니어 CSV 프로그램

출처: “공유가치창출,” 유한킴벌리, (연도 미상), https://www.yuhan-kimberly.co.kr/Mobile/
Society/Csv. 2025. 8. 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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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국내 민간기업의 기타 CSV 경영 사례

기업 CSV 활동 내용

에버영 코리아

네이버로드뷰블러셔
- 네이버와 협력하여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사람 얼굴, 차량번호를 모자이

크 처리하고 네이버에 올라오는 콘텐츠·이미지·동영상의 위법·유해성을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것들은 삭제

- 직원 평균 연령이 62세이며 지금도 90% 이상이 시니어로 구성된 시니어
기업

LH공사
시니어사원제도
- 시니어를 고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돌봄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

한국공항공사
포티케어매니저
- 시니어들이 김포공항에서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SK텔레콤
SK나이츠 실버챌린저
- 프로농구 경기장 안내를 위해서 시니어를 고용

벼룩시장
시니어가드
- 취업한 알바생이나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인권침해 사례

는 없는지 시니어들이 감독

 ㈜야놀자
신중년호텔리어
- 호텔의 프런트 오피스,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트 과정 등에 시니어호텔리어 

인력을 고용

출처: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와 50+세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황일성 외, 
201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pp.38-39.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제3절 소결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고령화로 인

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고령자 고용률 증가, 근로자 평균연령 증가, 노

동생산성 저하의 가능성 확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등에도 인구고령화가 영향을 미쳐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역

시 예측된다. 한 시기를 살아가는 세대 역시 폭이 넓어져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세대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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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역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

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의 문제도 있다. 기업은 고령화되는 인력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지만 그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Busch et al., 2025).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연령친화적 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연령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를 재편

하는 한편, 교육을 강화하거나 고령 인력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에 고령

자를 더 많이 채용한다. 고령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내 복지도 확충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좋은 인력을 유지·확대하

기 위해 기업 내부를 재편하거나 복지를 제공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

다.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동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CSR, CSV, ESG 등과 같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보면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이 사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성이 도출되는 

사업일 수 있으며, 결국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

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문제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 상

생의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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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 연구방법

가. 조사 목적과 설계

제3장에서는 고령사회 심화에 따라 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와 대응 전

략을 분석하고, 기업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견해

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델파이 조

사는 제한된 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고, 

이전 회차의 결과를 환류하여 응답의 수정·보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단일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넘어 전문가 집단 간 합

의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배은경 외, 2023).

전문가 패널은 고령사회와 기업 정책 관련 전문성을 가진 학계, 연구기

관, 기업, 정부·공공기관 인사들로 구성한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1차의 경우 2025년 7월 30일

에서 8월 5일까지, 2차의 경우 2025년 8월 13일에서 8월 19일까지이다.

최초 조사 발송은 20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차 조사에는 16명, 2차 

조사에는 15명이 응답하였다.6) 응답자들은 고령자 고용, 보건·복지, 

6) 2차 조사 대상은 1차에 응답한 16명이다.

제3장
기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정책 범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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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금융·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

나.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주요 조사 문항은 <표 3-1>과 같다. 질문지는 크게 추진전략별 과제 평

가, 기업 자체 실천사례 평가, 개방형 제안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한다. 

즉 질문지의 기본 틀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전략별 과제에서 기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연구진이 선별한

다.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 선별 과정은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

명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각 과제에 대해 중요도와 시급도를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한다.

그리고 제4장의 FGI 과정에서 확인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제도 사례에 대해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각각 평

가한다. 이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경험이 제도화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검

토하기 위한 문항으로, 제4장 제4절에서 다룬다. 또한 설문지에는 개방형 

문항을 통해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우수사례를 제안받고 정부 제도에 관

한 자유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 3-1〉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평가 척도 비고

추진전략별
과제 평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전략 1~4에 포
함된 과제 중 기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20개 과제

중요도
/시급도

세부 문항
부록 1 참조

기업 자체
실 천 사 례
평 가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은퇴자 전문위원제도, 안식월 
제도, 리버스 멘토링,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 연차 나
눔 등 6개 사례

우수성
/정책화 
가능성

FGI에서 
도출된 사례

개 방 형
제 안

(1) 연구진 선별 이외의 과제 제안, (2) 국내외 우수사
례 추천, (3) 정부 정책·제도 개선 의견

자유 서술
세부 문항

부록 1 참조

주: 기업 자체 실천사례 평가는 FGI에서 도출된 사례를 다루는 제4장에서 다룰 예정임.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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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은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및 합의도 지표를 산출하여 응답 

경향과 수렴 수준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제시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응답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견의 분산

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중요도–시급도 점수를 

기반으로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기업의 자발적 고령화 대응 사례는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 점수를 통해 

순위를 산출하며, 개방형 문항 응답은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한다.

제2절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황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가. 저출산고령사회법과 제4차 기본계획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

여 2006년부터 인구문제에 대한 5년간의 범부처 종합 대응 계획인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16~2020),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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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비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

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3개의 목표를 통해 달성된다. 현

재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이

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1~3차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과제를 포함하여 생애주

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이소영 외, 2024).

나.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① 기본 

관점의 전환, ②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③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를 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

한다. 각 추진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개인을 국가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노동력·생산력으로 바라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가족지원에 대한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을 균형 있게 접근·실천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기

본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을 지원하는 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일자리

를 확대하며,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삶의 기반을 강화

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을 추진

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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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성인의 사회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적 역량 개발을 뒷받침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또한 여성과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나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적응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령에 따른 장벽 없이 모든 세대가 통

합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과제도 함께 제시

하였다.

다. 4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과제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

되는 사회 구현,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한

다(〔그림 3-1〕 참조). 

연구진은 이들 추진전략별 과제목록을 검토하여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해당되는 과제를 선별하였다. <표 3-2>~<표 3-5>에 제시된 추진

전략별 과제를 살펴보면, 추진전략 1의 경우 4개, 추진전략 2의 경우 2개, 

추진전략 3의 경우 11개, 추진전략 4의 경우 3개로 총 20개의 과제가 선

정되었다. 선정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① 과제의 

주요 수혜대상이 고령자인지, ② 기업이 제도로 도입하거나 고용주의 승

인·지원 하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이다. 다만 명시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 수혜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에 해

당하는 경우(예: 경력단절 여성 관련 과제)는 포함하였다. 반면, 고령자가 

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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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업과 고령자 간 직접적인 고용·노무 관계가 없

거나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과제(예: 노인 돌봄정책, 고령친화산업 육

성 등)는 제외하였다.

〔그림 3-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 추진체계도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 p.38.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선별과정을 설명하면, 처음 연구진은 저

출산 대응에 해당하는 추진전략 1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저출생 

대응 정책 역시 고령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전략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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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목록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은 세부 분류 수준에서 

1)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생활 균형 실현, 2)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

회적 분위기 확산 등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추진전략 1은 당초 저출산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1차 검토 단계에서는 관련 과제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심

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 또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업무문화 개선과 

연관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표 3-2〉 추진전략 1 세부과제별 기업의 참여 필요 여부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①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남성의 돌봄권 보장, 임신·출산 근로
자에 대한 보호 확대

×

②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생활 균형 실현, 장시간 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 (2개)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2개)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 ×

②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성차별·성희롱 예방정책 전달체계 강화 ×

③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돌봄노
동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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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제목록에서 볼드체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세부과제를 의미함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212-214. 과제목록을 참고하여 기업

의 참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진 작성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세부 분류 수준에서 

1)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2)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

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

②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

③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아동 중심 통계 조성 ×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①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영아기 집중투자,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신혼부부·아동
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②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아동의 놀이권 보장 ×

③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

②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월경 건강 
보장

×

③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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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추진전략 2 세부과제별 기업의 참여 필요 여부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 (1개)

②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택연금 가
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소득보장체
계 강화

○ (1개)

③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 보호 
방안 추진

×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①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노인 건강검진 강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고령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

②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확대, 치매돌봄을 위
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①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강
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

② 지역사회 복귀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퇴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끊김 없는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퇴원 직후 이행기 집중 
돌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확대,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주: 과제목록에서 볼드체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세부과제를 의미함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215-216. 과제목록을 참고하여 기업

의 참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진 작성

추진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는 세부 분류 수준에서 1)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3)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4)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5)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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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 6)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7) 계속고

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8)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제공, 9)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10)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11)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 활성화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4> 추진전략 3 세부과제별 기업의 참여 필요 여부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고교 입학과 관
련된 학교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

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활동
기반 조성,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

③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①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
랫폼 간 연계 강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

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성인문해교육 운
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

③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 (1개)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①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 일자리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직장문화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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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제목록에서 볼드체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세부과제를 의미함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217-218. 과제목록을 참고하여 기업

의 참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진 작성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은 세부 분류 수준에서 1) 상병

수당 도입, 2)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3) 특

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연구진은 세대 간 교류·소통 강화 관련 정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아, 정부의 제도화나 유인을 통해 기업 참여

를 제고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②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청년가구 대상 공급 확대 및 임차지원 ×

③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보장, 청년의 정책결
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①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1개)

②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 (2개)

③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
도 개편 논의

○ (3개)

②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
기 지원

○ (2개)

③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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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해당 분야 역시 일정 수준 정부 차원에

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확인되었음을 밝힌다.

〈표 3-5> 추진전략 4 세부과제별 기업의 참여 필요 여부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생활·돌봄
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

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다문화 가족
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①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연령 구분 기준과 개념
의 재설정 방안 논의

×

②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술 전수·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

③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①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저
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상병수당 도입

○ (1개)

②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
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
반 구축

×

③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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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제목록에서 볼드체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세부과제를 의미함.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219-220. 과제목록을 참고하여 기업

의 참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연구진 작성

제3절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이 절에서는 연구진 검토에 의해 마련된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고령

사회 대응 과제에 대한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

다. 먼저 추진전략별 과제 총 20개에 대한 평가(정량분석),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신규 과제(정성분석) 총 7개9)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평균

9)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과제를 최종 분류한 과제 수다.

과제 목록
기업

참여 필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①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②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

③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선별적 지원 강화 ×

󰊵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①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

②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교육 인프라 조정, 군인력 구조 개편, 주택수급체계 조정 ×

④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
능성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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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를 살펴본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의 이들 총 27개 과제에 대

한 재평가와 우선순위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1.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아래와 같이 추진전략 1의 과제들은 전반적으로 중요도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장시간 근로 해소(1-2)’는 1차 대비 2차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문가 합의가 강화되었다. 이는 초고

령사회로 갈수록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령근로자 지속 고용에 장애 요인

임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 분

위기 확산(1-4)’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어, 기업 차원의 직

접적 개입 과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과제로 인식된 것으로 해

석된다.

〈표 3-6〉 추진전략 1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과제
1차 M±SD 2차 M±SD

변화 및 특징
중요도 시급도 중요도 시급도 

1-1.일·생활 균형 실현 4.31±0.60 3.75±0.77 4.47±0.64 3.80±0.86
중요도↑, 시급도 

소폭 상승

1-2.장시간 근로 해소 4.19±0.83 4.00±0.82 4.40±0.63 4.27±0.70
중요도, 시급도

동반 상승

1-3.근로문화 혁신 4.19±0.75 3.62±0.89 4.13±0.35 3.80±0.68
중요도 소폭 하락,
시급도 소폭 상승

1-4.사회적 분위기 확산 4.12±0.72 3.50±0.97 3.87±0.74 3.33±0.62
중요도, 시급도

소폭 하락
제안1.세대 간 연대 및 

상호협력
- - 3.80 3.60 -

주: 1)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시급도가 높음
     2) 제안 과제는 2차 조사만 실시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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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생활 균형 과제를 넘어, 기업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다수 제기되었다. 한 전문가

는 “고령근로자들이 장시간 출퇴근에 소모하는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직

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는 단순한 근로 편의 제공을 넘어,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 전략으로 인

식된 것이다. 또한 가족 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보강 필요성도 강조되었

다. 한 전문가는 “중장년·고령 근로자는 부모 돌봄과 손자녀 돌봄을 동시

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유연근무제 없이는 근속이 어렵다”고 언급하였

다. 이는 고령자 노동 지속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해석된다. 이러

한 제안 과제는 근로문화 혁신(1-3)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다음으로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되었다. 한 응답자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호 협력하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조직 내 지식 전

수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

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고령 인력 활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해당 제안은 2차 조사에서 ‘세대 간 연계 및 상호협력(제안 1)’

으로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중요도(3.80)와 시급도(3.60)가 모두 3점

대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

험 전수와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조직 내 상호 학습 구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과제에 비해 중요성과 시급성이 두드러지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추진전략 1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1-2)’와 ‘일·생활 균형

(1-1)’, ‘세대 간 연계 및 상호협력(제안 1)’의 중요도와 시급도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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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을 기록하며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았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근

로문화 혁신(1-3)’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확대를 최상위 과제로 꼽으며, 

기존 근로시간 규제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고령근로자의 고용 지속성과 생산성 유지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며, 세대 간의 협

력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추진전략 2에서는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2-1)’이 1차와 2차 모두에

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인 노인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기업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

에 대해 전문가 들은 중요도와 시급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퇴직연금 개선(2-2)’은 2차 조사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다소 낮아

졌지만, 응답자 간 표준편차가 줄어들어 합의 수준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퇴직연금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업보다는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7〉 추진전략 2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과제
1차 M±SD 2차 M±SD

변화 및 특징
중요도 시급도 중요도 시급도 

2-1.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4.06±0.85 3.63±0.89 4.27±0.59 3.87±0.52
중요도, 시급도

동반 상승

2-2.퇴직연금 개선 3.88±0.72 3.38±0.89 3.73±0.59 3.33±0.49
소폭 하락,
합의 강화

제안2.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 - 4.47 4.53 -

주: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시급도가 높음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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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추진전략 2에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보완 등 소득안정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직접 연금을 운영하지는 않더라

도, 제도 운영에 참여하고 근로자 소득 보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기초연금 보완은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2-1)’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과제에서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구

체적 역할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

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과 직종별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직무 특성에 따른 안전관

리 강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복지적 장치를 기업 차원에서 지

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치매에 취약한 중장년·고령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 이를 개인 문제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 조기 선별 검진과 재활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접근은 추진전략 2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

계된 과제이므로 연구진은 기업 과제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전문가

들의 지적처럼, 사전예방적 접근 가운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제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제안2)으로 2차 조사에서 평가받았으

며, 중요도(4.47)와 시급도(4.53)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추진전략 2의 제안 과제는 고령근로자의 지속적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소득보장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그 범위에는 근로의 전제요건인 건강·안전 영역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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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추진전략 2의 세부 과제에서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2-1)’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제안2)’에 대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단순한 고용 기회 확대를 넘어, 고령자가 안전

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

된 결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최상위 과

제로 꼽으며, 고령근로자의 직종별 특성과 건강 상태에 맞춘 예방적 안전

장치 마련을 강조하였다.

  3. 추진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가 가장 많이 포함된 추진전략 3에서는 과

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2차 조사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합

의 수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평생교육·직업훈련 기반(3-1)’은 중

요도가 4.19에서 4.33으로, 시급도가 3.63에서 3.73으로 상승하여 전문

가 합의가 강화된 대표 사례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력단절 예방(3-2)’은 

중요도는 다소 하락(3.69→3.47)한 반면, 시급도는 상승(3.19→3.27)하

였다. 또한 두 지표 모두 표준편차가 줄어 합의도가 강화되었다. ‘여성 재

취업 지원(3-3)’은 중요도 3.69에서 3.60으로, 시급도 3.50에서 3.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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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동은 없었으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고용주 지원(3-4)’은 1차와 2차 모두 3점대 이하에 머물러 상

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기업 차원의 직접적 대응보다는 정부 

제도적 보완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8〉 추진전략 3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과제
1차 M±SD 2차 M±SD

변화 및 특징
중요도 시급도 중요도 시급도 

3-1.평생교육·직업
훈련기반

4.19±1.05 3.63±1.20 4.33±0.72 3.73±0.80
중요도↑,

합의도 강화

3-2.경력단절 예방 3.69±0.87 3.19±0.83 3.47±0.52 3.27±0.46
중요도↓,

합의도 강화

3-3.여성 재취업 지원 3.69±0.79 3.50±0.97 3.60±0.51 3.47±0.52
안정적 유지, 
합의도 강화

3-4.여성 고용주 지원 3.00±0.89 3.19±0.83 2.93±0.80 2.93±0.70 여전히 낮은 평가
3-5.계속고용 지원

확대
4.25±0.86 4.25±0.86 4.40±0.63 4.40±0.63

중요도, 시급도
동반 상승

3-6.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3.94±1.18 3.94±1.24 3.87±0.52 3.80±0.56
소폭 하락,
합의 강화

3-7.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 

4.44±0.51 4.44±0.63 4.73±0.46 4.53±0.64
중요도, 시급도

모두 상승

3-8.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 
설계 지원

4.31±0.79 4.06±0.85 4.20±0.68 4.00±0.76 안정적 유지

3-9.퇴직 인력 활용 
    기회 확대

3.94±0.99 4.00±0.89 3.93±0.70 3.93±0.59
소폭 하락,
합의 유지

3-10.숙련 전수 기반 
구축

3.40±0.93 3.75±1.00 3.87±0.64 3.67±0.49
중요도↑,
합의 강화

3-11.사회공헌·봉사 
활동 촉진

3.13±0.89 2.63±1.09 3.13±0.64 2.87±0.99
중요도 낮은 수준 
유지, 시급도↑

제안3.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 - 4.33 4.27 -

주: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시급도가 높음
출처: 연구진 작성

‘계속고용 지원 확대(3-5)’는 중요도와 시급도가 각각 4.25에서 4.40

으로 동반 상승하며 고령근로자 고용 유지의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3-6)’은 평균값이 소폭 하락(중요도 3.9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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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도 3.94→3.80)했으나 표준편차 감소로 합의가 강화되었다. 특히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3-7)’는 중요도 4.44에서 4.73, 

시급도 4.44에서 4.53으로 모두 크게 상승하여, 장기적·구조적 제도 개

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합의를 보여주었다.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3-8)’은 1차와 유사한 수

준(중요도 4.31→4.20, 시급도 4.06→4.00)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고, ‘퇴직 인력 활용 기회 확대(3-9)’ 역시 큰 변동 없이 합의가 강화되었

다. ‘숙련 전수 기반 구축(3-10)’은 중요도가 3.40에서 3.87로 상승하여 

고령자의 경험·기술 전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합의도 또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봉사 활동 촉진(3-11)’은 중요도는 3.13 수준으로 

낮게 유지된 반면, 시급도는 2.63에서 2.87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두 

지표 모두 표준편차가 감소해 합의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핵심 의무보다는 CSR 차원의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인식된 결과

로 해석된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실질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전문

가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중장년 인턴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단순 지원금 제공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로 연계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고령근로자가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

양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전략 3에 제시된 과제들

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환경 자체를 고령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고령친화기업 인증제를 확대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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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과 임금·복지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역시 고령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의미하며 이미 추진

전략 3의 과제들과 관련 있다.

아울러, 돌봄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 역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고령

사회 대응 과제로 제안되었다. 한 전문가는 “여성 고령자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저임금·고강도의 조건에 놓여 있다”며 성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돌봄산업은 고령사회

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분야지만, 고령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이 여전

히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고령근로자, 특히 여성 고령근로자의 참여가 

높은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제안3)’은 2차 조사에 포함하여, 중

요도(4.33)와 시급도(4.27)가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우선순위

추진전략 3의 세부 과제들 가운데 중요도와 시급도 차원에서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는 ‘계속고용 지원 확대(3-5)’,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3-7)’,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

계 지원(3-8)’,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제안3)’이다. 

종합하면, 인구고령화시대 기업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계속고용

에 대해 정부와 노측 등과 함께 중장기적 논의에 참여하며 점진적으로 계

속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력설계 지원도 함께 추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 고령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돌봄 분야의 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인력의 고령

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돌봄 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는 기업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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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가.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추진전략 4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4-3)’가 1차와 2차 모두

에서 중요도(4.38→4.33)와 시급도(4.38→4.33)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되며, 전문가 합의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플랫폼 노동 확산과 고령

층 종사자의 증가 추세가 기업 차원의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4-2)’은 1차(중

요도 4.38, 시급도 4.19)보다 2차(중요도 4.40, 시급도 4.00)에서 합의 

수준이 강화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상병수당 도입(4-1)’은 완

만한 상승에 그쳤으며(1차 중요도 3.56, 시급도 3.19 → 2차 중요도 

3.53, 시급도 3.00), 여전히 다른 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기업 차원의 직접적 역할보다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표 3-9〉 추진전략 4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과제
1차 M±SD 2차 M±SD

변화 및 특징
중요도 시급도 중요도 시급도 

4-1.상병수당 도입 3.56±0.89 3.19±0.98 3.53±0.52 3.00±0.38 완만한 상승

4-2.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4.38±0.81 4.19±0.98 4.40±0.74 4.00±0.93
상승,

합의 강화

4-3.특고·플랫폼 보호 4.38±0.62 4.38±0.81 4.33±0.49 4.33±0.62
중요도, 시급도
모두 최고 수준

주: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시급도가 높음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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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고령근로자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 보장이 핵심 주제로 제기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가 늘

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

며,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는 고령자가 가장 먼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심리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장치가 단순 복지를 넘어 고용 유지의 전제조건으

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의 생산성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임을 지적하며,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

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장기 근속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안전사고는 단순한 사고비용이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가능성의 문제”

라는 분석도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안전 규정의 준수를 넘어, 고령

근로자 맞춤형 장비 제공, 직무 재설계, 유연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추진전략 2의 ‘산업재해 예

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제안 2)’ 제안 과제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는 전문

가들이 고령사회의 대응에서 안전과 건강이 단순한 부가적 고려가 아니

라, 기업이 즉각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의

견을 모았음을 보여준다.

나. 우선순위

추진전략 4의 세부 과제들 가운데 우선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

가 다수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4-3)’와 ‘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



70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정규직 차별 해소(4-2)’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불안정 고용형태에 종

사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이와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5. 기업의 정책 참여 중요도-시급도 요약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과제를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에서 합의가 

강화되었다.

〔그림 3-2〕의 중요도–시급도 매트릭스는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기업이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장시간 근로 해소(1-2)’, ‘계속고용 지원 확대

(3-5)’,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3-7)’, ‘특고·플랫폼 노동

자 보호(4-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제안2)’, ‘돌봄노동 분

야 일자리 질 개선(제안3)’은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높은 과제로, 기업 

차원의 즉각적 실행이 요구되는 최우선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1-4)’, ‘퇴직연금 개선(2-2)’, ‘경력단절 

예방(3-2)’, ‘여성 재취업 지원(3-3)’, ‘여성 고용주 지원(3-4)’, ‘사회공

헌·봉사 활동 촉진(3-11)’, ‘상병수당 도입(4-1)’ 등은 중요도와 시급도

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분

위기 조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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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업의 정책 참여 중요도-시급도 매트릭스

주: 1)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 시급도가 높음
     2) 1-1: 일·생활 균형 실현, 1-2: 장시간 근로 해소, 1-3: 근로문화 혁신, 1-4: 사회적 분위기 확

산, 2-1: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2-2: 퇴직연금 개선, 3-1: 평생교육·직업훈련 기반, 3-2: 
경력단절 예방, 3-3: 여성 재취업 지원, 3-4: 여성 고용주 지원, 3-5: 계속고용 지원 확대, 
3-6: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3-7: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 3-8: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3-9: 퇴직 인력 활용 기회 확대, 3-10: 숙련 전수 기반 구축, 
3-11: 사회공헌·봉사 활동 촉진, 4-1: 상병수당 도입, 4-2: 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4-3: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제안1: 세대 간 연계 및 상호협력, 제안2: 산업재
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제안3: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출처: 연구진 작성

즉,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전문가 합의가 도출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추진전

략 1·2)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 및 제도 개편(추진전

략 3)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추진전략 4)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

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은 단순히 개별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근로시간·근로환경 개선 → 역량 강화와 경력 설계 → 제도 개편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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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형태 대응’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략이어야 한다. 매트릭스는 이러한 

대응의 우선순위와 실행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로, 기업 정책 설계

에 실질적 기준을 제공한다.

제4절 소결

제3장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업이 수행 중이거나 수행 가능

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범위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조사

는 2차에 걸친 반복·환류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과제를 정부 기본계

획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회 반복 조사와 

환류 과정을 통해 전문가 합의 수준을 높였다. 법적 의무 사업과 자발적 

대응 사업을 함께 포괄함으로써 기업의 역할을 다층적으로 규명하였다.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의견을 병행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의 근

거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추진전략 영역

에서 주요 과제가 도출되었다. 추진전략 1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생활 균형 실현’이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고령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보가 고용 지속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된 점과 

일치한다(조성은, 박은규, 2023). 추진전략 2에서는 ‘저소득 고령자 소득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었고, 이에 더해 직종별 맞춤형 안전 프로

그램, 만성질환·치매 조기검진, 정기 건강검진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도 중요한 보완 과제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추진전략 3에서는 ‘계속고용’ 관련 중단기 과제(계속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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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가 중점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도 기업의 참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진전략 4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중소

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상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참여가 요구되

는 정책의 범위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 고령사회 대응이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고용 안정·역량 강화·근로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적극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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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FGI 개요

  1. 조사 개요

이 연구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우리나

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의 집합적 인식과 경험을 확인한다. FGI는 하나

의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과 해석을 동시에 수집할 수 있으며, 면접조사 과

정 중 면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심화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저출생 대응 정책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기업의 참여에 대한 인식도 낮다는 점에

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의미있는 내용을 

끌어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정부의 정책 참여 등

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참여자

FGI의 주요 질문은 <표 4-1>이며, 질문지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

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편안히 진술할 수 있도

록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모든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IRB 승인(제2025-0515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제4장
기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 실태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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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고령사회 인식과 대응
- 고령사회 현상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인식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

부문별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고용 부문의 제도 도입과 활성화
 ․ 고용안정/연장, 직업훈련,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 산업안전 부문의 제도 도입과 활성화
 ․ 산업안전, 근로시간
- 건강과 여가 부문의 제도 도입과 활성화
 ․ 건강증진, 가족돌봄, 심리정서, 여가문화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 소속기관의 우수사례
- 타 기관의 우수사례

〈표 4-1〉 FGI 주요 질문

출처: 연구진 작성

FGI는 <표 4-2>와 같이 4~6명을 1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7개 집단 총 

36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4그룹 대면, 3그

룹 비대면). 조사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종사자수와 산업, 기업유형 등을 고

려하여 36곳을 우선 선정한 후 이들 기업에서 1명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는 문헌을 통해 고령근로자 고용실태는 기업규모(종사자수)와 산업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우선 고려하였고, 공공기관의 정책수용성

이 높다는 점에서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한 것이

다. 질적 연구 특성상 조사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종사자수는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산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형은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진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표 4-2>의 FGI 참여자의 소속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장 

종사자수의 경우 300명 미만 36.1%(13개),10) 300명 이상 63.9%(23개)

이다. 산업유형은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제조 61.1%(22개), 제

10) 100인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공공 유형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1개 기
업에서 부득이하게 100인 미만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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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8.9%(14개)이며, 유형은 민간 83.3%(30개), 공공 16.7%(6개)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77.8%(28개), 비수도권 22.2%(8개)이다.

집단 구분 사업장 종사자수 산업·유형 사업장 소재지

집단1

A1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A2 300~499인 제조 수도권
A3 100~299인 공공기관 비수도권
A4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집단2

B1 300~499인 비제조 수도권
B2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B3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B4 500인 이상 제조 수도권
B5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집단3

C1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C2 500인 이상 제조 비수도권
C3 300~499인 비제조 수도권
C4 500인 이상 제조 비수도권

집단4

D1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D2 300~499인 공공기관 수도권
D3 500인 이상 공공기관 수도권
D4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D5 300~499인 제조 수도권
D6 300~499인 비제조 수도권

집단5

E1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E2 100~299인 공공기관 수도권
E3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E4 300~499인 제조 수도권
E5 100~299인 비제조 수도권

집단6

F1 500인 이상 제조 수도권
F2 100~299인 제조 수도권
F3 500인 이상 비제조 수도권
F4 500인 이상 비제조 비수도권
F5 500인 이상 제조 비수도권
F6 500인 이상 제조 비수도권

집단7

G1 100~299인 공공(협회) 수도권
G2 100인 미만 공공(협회) 수도권
G3 500인 이상 제조 비수도권
G4 100~299인 제조 비수도권
G5 100~299인 제조 수도권
G6 500인 이상 제조 수도권

〈표 4-2〉 FGI 참여자의 소속기관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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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GI 참여자의 소속기관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면접조사는 효과적인 라포 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 사회자에 의

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자 2명은 모든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자

의 반응을 관찰하고 추가 심층질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 사회자에게 전달하

였다. 첫 번째 집단의 면접조사 이전에 연구진은 전문 사회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질문의 의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첫 번째 집단의 면접

조사 이후 질문 내용과 답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전체적으로 질문의 방

향과 의도 등을 재점검하여 보다 의미있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매번 면접조사가 완료된 후 연구진, 필요한 경우 전문 사회자도 

함께 참여하며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FGI 내용은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녹음하고 필사한 후, 반

복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핵심 내용을 도출하였다.

면접조사는 2025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조사별로 약 1시

간 3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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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사회 인식 및 대응 정책 인지도

  1. 고령사회 현상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인식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비, 기업 차원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대부분은 고령인구가 빠

르게 증가하며 우리 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정부 차원의 제도를 소극적으로 쫓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소속기업의 경영진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알고 있지만 기업 회의 등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적극 논의

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이나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어

서, 중소기업 특성상 그냥 해야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F2)

“저희도 주신 물음에 답을 드리자면 고령사회에 대한 뭔가 공식적인 회의

는 없었지만 (생략).” (A3)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을 가진 분들을 재고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

업부들의 의견이 있어서 촉탁직 제도를 처음 공식적으로 인사팀에서 마련

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년을 지금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B2)

이러한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업종, 노조 유무, 공공 여

부 등 노동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기업의 운영 방식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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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정년 규정은 만 60세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법이 바뀌면 그대로 따라

가지 않을까 싶고,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확정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F1)

“증권업 자체가 계약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채용이나 해고에 있어

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자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운전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원 직군에서 

고령 근로자분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3)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또는 폐지 

등이 일부 논의 중이나 실제 운영은 기업별·직종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2022년도에 대표 노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65세로 한꺼번에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때 좀 정책 분위기도 좀 아직 시기상조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요.” (A4)

“원래는 저희가 취업 규칙에 65세로 돼 있었다가 그 규칙을 없앴습니다, 

정년에 대한. 삭제를 했고. 정년이 없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C2)

“정규직은 재채용하지 않고요. 비정규직은 65세까지는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0세가 지나도 65세까지는 할 수 있는 정책

이 있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사실은 정년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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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거죠. 원래는 57세에서 끝났었는데 60세로 해서 3년 더 늘리는 대신

에 임금을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B5)

“아무래도 고령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년을 폐지하고 회사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은 정년 제한 없이 계속 고용하려고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G2)

고령 인력은 일부 업종(건설·기초 제조 등)에서 ‘경험 기반 숙련인력’으

로 인식되어, 고령화 대응보다는 업종 고유 특성에 따라 인력 수급 차원

에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공 입찰도 그렇고 대부분 민간 입찰도 조건 값을 이렇게 두고 있고. 최

근에 건설업도 중대재해 있고 여러 가지 품질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경력과 라이센스를 원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는 인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50세 이상에서 60세 초반까지 포지션이 많아요.” (D6)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노하우

를 축적하는 것이 좀 장기간이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60

세가 넘는 경우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4)

“인쇄 직무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자를 모셔

오는 느낌입니다. 연령대가 높아도 모셔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를 구하

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라는 건 촉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F2)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직,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1,400명 정도 되는

데 대부분 50대가 많아서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게는 100

명 이상도 생깁니다. 이분들을 그냥 내보내기에는 이 현장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적어지는 게 사실이라서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요.”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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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

기업 참여자들 중 아주 극소수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대다수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알

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포괄하였

다는 점에서 인사노무 업무 과정에서 다루는 고용 관련 제도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시니어 인턴십’, ‘재취업/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사내에서 직

접적으로 시행 중인 특정 제도에 국한되어 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즉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의 

인사 전략이나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못 들어봤어요.” (D1)

“저는 따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정책들이 수립돼 있는

지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A3)

“그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5년마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전체적인 

맥락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C2)

“저희는 시니어 인턴십도 하나의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몇 분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A1)

“4차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령화 기본계획은 들어봤습니다.”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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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문별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 부문

가. 고용안정/연장, 직업훈련 관련 제도

기업규모별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

용, 직업훈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기업규모와 업

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나, 명예퇴직·희망퇴

직 등과 병행되며 실질적 고용연장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기업에

서는 퇴직금·위로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고, 조기 퇴직 이후 근로자들은 대기업 특성상 협력사 또는 계열사 임

원 등으로 이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저희는 정부하고 똑같이 가고 있고. 임금피크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근데 임금피크제 때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희망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 거냐? 근데 보통은 희망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

니다.” (B4)

“정년을 채우는 비율이 잘 없어요. 거의 55세 전에 나가셔야 되죠. 전반

적으로.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목돈의 어떤 희망퇴직금과 함께 권고를 하는 

거고요. 물론 그걸 거부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년을 향해서 달려

가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보통은 이제 55세 정

도에, 아니면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원래 임금피크제를 하면 기본급이 낮아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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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거든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하기 전에 나가시죠. 그게 한 2년 전쯤.” (D5)

임금피크제는 업무조정이나 근무시간의 축소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

로 활용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숙련 근로자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도입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말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고령근로자의 숙련도와 역할을 계속 활용하기 위

해서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고령근로자 본인도 임금 보전 의사가 있는 경

우가 많아, 보편적인 임금피크제의 제도 적용보다는 현장의 맞춤형 운영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노

조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업

과 노조의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숙련인력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재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도 이게 업무를 기존에 하던 거에서 줄여서 조금 

더 쉬운 보직으로 가고 연봉을 삭감하는 형태로 가는 형식인데 저희는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그런 기술이나 노련함을 높게 사서 재고용

을 하는 거라 사실 일을 덜 시키는 거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더 

진행을 할 의미는 없는 거예요.” (B3)

“저희는 노조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3) 

“저희는 계열사 안에서 재채용이 있어서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있었

지만 현재는 노사 합의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F6)

한편 기술직 등 일부 직무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 

인력 대체가 어려워,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며 근로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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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같은 거는 직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 이 사람의 노동 창출 가치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고용을 해 주

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재고용도 본인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능직

에 한해서. 본인들이 원할 때 재고용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그러면 

타 공장으로 가시거나. 저희는 공장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A2)

“저희 업종은 바닥이 좁다보니까 이직도 있어봐야 안에서 도는 구조라서

요. 기술자분이 다시 와주신다면야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다시 발 맞춰 나

가보자 라는 식이라 사실 나이에 그렇게 막 신경쓰면서 하는 업종은 아닙

니다.” (F2)

정부의 정책을 기업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간 현장에서도 인

력고령화로 인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수요가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참

여가 어렵다는 경우였다. 즉 기업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정책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중요하니 정부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을 하는 경우

에는 70%를 넘겨서 안 해도 괜찮다고 제도화를 시키면 회사 입장에서는 제

안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A1)

기업에서는 고용안정과 직무유지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갖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고용안정과 직무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

는 이미 도입하였으나, 민간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일부 기업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도 높은 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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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외 현실성 있는 제도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

다. 직무 재배치 또는 명확한 역할 설계를 통한 제도 설계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일의 양이라든지 성

과 같은 것도 같이 조금 낮춰야지 그렇지 않고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임금

만 낮춘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에서 이게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그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의미가 없어져서 지금은 임금피크제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태고. 근데 55세 넘어간 분들은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그분들은 비등기 임원으로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다 올려버리고 2년 계약

으로 하고. 그래서 2년 뒤에, 물론 정규직.” (D1) 

“이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근로 근무 시간을 줄여드리겠다. 대신에 그 

맡고 있는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후배들도 양성도 해주고 그다

음에 어떤 대외기관 같은 데 가서 학술 발표회 같은 것들도 하고. 소프트웨

어 개발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몸값도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천년, 만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거

기서 본인의 제2의 삶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 1월 달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빼서 기술직은 전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 영업 쪽은 

그냥 임원 루트 그래서 투 트랙으로 바꿔버렸어요.” (D1) 

임금피크제의 일괄 적용 기업은 업무 기여도에 따른 내부 인식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은 제도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

하고 있는데, 사내 구성원 간에는 업무 기여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제도 

대상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 비중이 높은 

공공분야에서는 조직 내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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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만은 기업 내 세대 간 갈등과 관련이 있었다. 고령근로자는 

집단의 가치를 높이 두고 소속을 갖고 회사공간으로 출근하는 것을 원하

지만, 개인의 가치를 높이 두는 청년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고

령근로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무의미하고 기업의 비용으로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일하지 않는 

고령 세대에 대해 ‘월급 루팡’11)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말을 정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는 정부에서 권고했던 임금피크제를 거의 권고한 그해에 바로 적용을 해서, 

원래도 근데 정년이 있었는데 2017년인가 16년에 저희가 임금피크제 도입

을 해서 정년 도달하기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D2)

“(생략)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예전에 근로하시던 분들이 임피 들어가시

면 일을 놓으세요. 그래서 일을 그냥 거의 하지 않고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 가지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 임금피크제 인력을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D2)

“거의 다 놀아요. 임금피크제 가시면 그냥 막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D3)

“다들 정년까지 간다는 생각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직원들이 대다수가 젊기 때문에 아직 퇴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령 연령층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C4)

“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들의 사외이사, 고

문 형식으로 원 소속은 우리 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파견 형식으로 

11)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을 월급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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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나가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도 

인생 제2막을 좀 더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직무의 경감도 좀 지켜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본인들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팀장 이상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제도적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하

고 본인들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좀 이렇게 말씀

을 주시고 있고.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사이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월급은 우리 회사에서 받아가면서 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냐? 그

분들은 끝까지 최대한 속된 말로 우리 회사에서의 인건비만큼의 일을 하고 

가셔야 된다도 있고. 최대한 마주치기가 싫다, 그냥 최대한 보내는 쪽이 자

기들한테 좋다.” (A3)

“일을 줄이시고 약간 재택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임금피

크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반대하세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차

라리 임대 수익이라도, 그분 자리를 빼고 임대 수익이라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

마 안 될 것 같습니다.” (D2)

나.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관련 제도

기업들은 은퇴 이후의 삶은 ‘기업의 영역 밖’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퇴직 이후 생애설계 지원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또한 은퇴준비나 재취업 지원 관련 수요

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은퇴 이후에 관해서는 제도 자체도 미비할 뿐

만 아니라, 경영진과 근로자 등 산업 현장의 인식도 낮고 적극적인 수요

도 표면적으로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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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지원 제도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런 걸 허가, 승

인해 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B2)

“저희는 특별하게 은퇴 준비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과

연 급여를 좀 줄이면서 할 것인지 다른 업으로 변경해 볼 건지 고민하고 있

어요.” (G5)

특히 기업의 연령 구성이 젊은 경우 은퇴 이후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같은 기업이어도 사업장 위치나 노조가 다른 경우에는 정책 수용

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다들 정년까지 간다는 생각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직원들이 대다수가 젊기 때문에 아직 퇴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령 연령층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C4)

“본사는 보통 부장님들 급인데 보통 부장님들이 제2의 인생 준비하신다

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또 듣거든요. 귀농도 있고 아니

면 진짜 재취업도 있고. 근데 공장에서는 노조가 일단 반발을 했고요. 나가

라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D5)

대부분 은퇴준비와 재취업 지원은 비공식적인 배려에 그치고 있었다. 

즉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은퇴준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제도적 기반

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개인 시간 활용, 특정 업무 열외 등 근무 관련 비공식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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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원수가 그렇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제도라고 할 만한 건 

사실상 없습니다. (생략)” (F2)

“저희 별도로 진행하는 거 없습니다.” (C4)

“대기업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는 쉽지 않아요.” (A1)

“대기업군에 한해서 정년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

도 정책이 마련돼 있는 거는 아는데.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 제도는 없

습니다.” (B2)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물질적으로나 보상해 주는 건 없고요. 단지 뭐 정년 

남기고 뭐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든가 

이제 열외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허가된 

건 아니고.” (B1)

이렇게 공식화된 대기업의 은퇴준비와 재취업 지원은 일부의 경우에 

한해 활성화되어 있으며, 대체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퇴 후에 어떤 걸 재취업을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B4)

“저희는 말씀드린 청춘사원제 도입돼 있고. 이런 정년 재취업 교육이라

든지 그런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B5)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패키지가 주

어지는데 뭐 여행 가시는 것도 있으시고, 은퇴 준비하는 여행이거든요. 그

리고 그걸 하면서 재교육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별도로 교육해 드리는 프

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재트레이닝 하는 패키지를 제공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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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도 있고.” (F6)

한편 중소기업에서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 관련 정책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행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 규모의 기업에서 은

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크고, 정부

의 정책적 지원이 있더라도 관련 정부 제도의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

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 저희도 다른 대기업, 뭐 공사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에서 그

것까지 커버하려고 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인턴십을 하긴 하는

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후속 대책이나 서류 내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받으려고 하면 더 신경 

써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A1)

근로자 인식 부족 및 시행착오 등으로 제도의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 프로그램 및 은퇴준비 프로그램 도입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근로자 인식 부족·실수요 미흡 등이 언급되었다. 

“근로자들이 또 그걸 좀 원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적극

적으로 원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게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4)

또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정부 지원 관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직무 미스매치’가 커서 고령근로자에게 실익이 없고 참여 역시 원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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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형식

적이고요. 그리고 재취업 알선할 수 있는 것도 경비나 미화 이 정도인데 그

분들은 그 직무를 또 원치 않고. 그리고 그 직무들은 사실 그 프로그램이 아

니어도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

면 그 퇴직자가 재취업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안 하는 거죠.” (A4) 

한편 공공기업의 경우 매년 자체 예산을 활용해 퇴직예정자 대상 은퇴

준비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를 편성·지원하는 곳도 있었지만 활성화되

지 않았다.

“저희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활성화되

어 있지는 않고. 퇴직한 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서 매년 퇴직 예정 1년 

도래 전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금 내에서 그

분들이 교육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선택하여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D2)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자연스럽게 고용연장 수순을 밟고 있었

었으며, 특히 유통업, 상조업 등 고령근로자가 많은 업종에 한해서는 기업

에서 직접 일자리를 연계하기도 하였다. 그 외 사내에서 은퇴 준비나 업종 

전환 등 거시적인 의미의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 관련 제도는 없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슈퍼나 아니면 그 가맹점. 가맹점, 그러니까 슈

퍼, 편의점 이런 거를 직원한테 넘겨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를, 직

영점이 아니라 그 직원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알선해 주는 거죠.” (B5)

“한 3년, 5년 전부터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일하고 싶

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년이 돼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상조업이 꺼



제4장 기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 실태와 우수사례 95

리는 분들 있잖아요. 장례식장 또 근무하고 이러는 거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서 어떤 포지션은 또 사람이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퇴사할 때 그쪽으로 장례식장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1)

즉 정부는 퇴직 이후 생애설계지원 등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관련 정책

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인식 수준은 기업의 정책 참여를 저해

하는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산업안전, 근로시간 관련 제도

산업안전 및 근로시간 제도는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

며, 고령 근로자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는 미흡한 편이었다. 즉 근로자

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고려를 하는 기업이 다수이며,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전 세대 대상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연령대가 많지 않아서 특별하게 작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되더라도 관리직

이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G4)

“약간 좀 업태마다 틀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유통업은 사실 그런 거 없습

니다.” (B5)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정교육 정도,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특별

히 교육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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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환경,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

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6)

일부 제조업에서는 고령 인력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보호 조치와 업무 

배치 조정을 하고 있었다. 엄격하게 고령 인력의 연장근무를 배제하거나 

업무 배치를 관리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있는 제도

에서 고령자를 배려하는 기업도 있었다.

“저도 이제 라인을 많이 가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라인에 배치가 안 돼

요, 오퍼레이터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보통 라인에 직접적으로 오퍼레이터

를 관리하는,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로 가죠.” (B4)

“잔업이나 특근을 무조건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제도로 근

로시간 단축을 해도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생산 

일정을 짠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F2)

“지금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는 고령 근무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

다. 출근 전 2시간 그리고 또 출근, 아니 퇴근할 때 이렇게 2시간 전까지 이

렇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전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고

령 근무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

“저희도 유연근무제를 쓰고, 유연근무제를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시

차 출퇴근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간차를 쓸 수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C4)

일부 업종에서는 고령근로자 본인이 근무시간 축소 조정을 원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고령자는 과거 고령자에 비해 건강수준과 학

력수준이 증가하며 스스로 근로능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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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고령근로자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며, 2019년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자의 노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일부 기업에서는 고령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건강수준 등

에 따라 고령 인력 보호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심야 근무를 많이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연장근

무도 좀 배제를 하고.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 계약서에 있는 딱 그 근로 시

간만 되도록이면 시키려고 하고요. 본인이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계세

요. 그런 분들은 전년도 건강검진 기록을 봐서 조금 정상인 점수가 나왔을 

때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A4)

  2.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 부문

가. 건강증진, 가족돌봄 관련 제도

가족돌봄휴가(휴직)나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사 직원에 적

용되며, 고령자 특화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로 구분해서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을 주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10년 차 이상은 무급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F3)

“저희도 기본적인 법적인 휴가나 휴직은 다들 눈치 보시지 않고 잘 쓰고 

계신 편이라. 가족 친화 인증 그룹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

적으로 학자금이랑 자녀 출산에 대한 축하금이라든지 출산 지원 용품에 관

련된 지원금, 그리고 병원비 지원이랑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조금 보조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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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신청이 오면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요. 건강 같은 경우도 보험 관리 정도 시행하고 있고, 건강검진 연 1회, 

혈액 종합검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5)

다만 건강검진의 경우 연령대별로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

도 있었다. 건강수준은 생애 누적적인 결과이기에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별하게 고령자를 위한 지원은 없지만, 건강검진을 연령대로 좀 나눠

서 지원하는 혜택을 상이하게 하고 있어요. 가족돌봄도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별도 승인받고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4)

이들 제도의 활성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은 대부분의 기업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법정 기준에 맞춰 

시행하고 있었다.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복지제도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

이나, 세부적인 지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내역의 차이는 있

었다. 건강증진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는 근로자 체감 수준과 실제 적용

에는 사업장 간의 편차가 확인되었다.

“저희는 나라에서 실행하는 건 100% 다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실행하는 

건. 가족 돌봄 수칙도 그렇고. 이번에도 바뀌었잖아요? 육아지원 3법이 다 

바뀌어서 그것도 전부 다 취업 규칙 바꿔서 해놨고. 가족 돌봄, 뭐 육아휴

직.” (B5)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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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물리치료실하고 근골격센터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쩔 때 

한번 가보면 거기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운반하시거나 

아니면 샘플 같은 거 운반하시거나 그럴 때 다치시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다

치실 때. 그래서 물리치료실 가보면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계시고 50대 분

들 많이 계시고.” (B4)

“만 40세 이상 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종합검진이 진행됩니다. 입사할 

때 단체 보험이라는게 다 가입되는데 연령대 높으신 분들 기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옵션입니다.” (F5)

“보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공장마다 간

호사를 배치하고 있고, 매년 종합 검진을 지원합니다. 의료비도 급여 항목

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

니다.” (G6)

“저희는 전 직원 대상 40만 원 정도로 병원이랑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 상해보험도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성 근로

자가 상당히 많아서 육아휴직도 웬만하면 100% 다 사용하고 있어요.” (G1)

특히 가족돌봄 관련 제도는 자녀 양육이 필요한 젊은 세대, 특히 여성 

근로자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략) 육아휴직은 저희 아기 낳으면 의무적으로 다 보내고 있고요.” (B5)

“여성이 83%에 가까운 회사, 여초에 가까운 회사다 보니까 임신이나 육

아에 관련된 제도들은 조금 눈치 보는 분위기 없이 잘 쓰고 계시고.”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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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정서, 여가문화 지원 관련 제도

심리정서 지원은 일부 기업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전국에 

사업장이 다양하게 분포한 기업은 실질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

권, 영업직 등 고소득 직군은 자율적 치료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분산되었다.

“도입하기에 어려운 거는 저희가 공장이나 사무소들이 여러 곳에 분포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룹사 교육이나 안 그러면 개별 교육을 할 때도 

무조건 프로그램을 넣는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해

줘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직원 간의 그 괴리감을 없애려고 서로 간에 화합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넣긴 하는데 누군가 선생님을 두고 심리 상담소

니까 오세요, 그 MBC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곳

에 사옥이 있는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근데 예를 들

어 서울, 서울에 했으면 왜 부산, 대구, 포항, 충주, 원주 막 이런 데. 뭐 심

지어 중국, 태국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러면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시겠지만, 다 잘 아시겠지만 복리후생은 모든 전 

직원이 누려야 복리후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A2)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알음알음 알기

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 직군이랑 지원 직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업 직군들 같은 경우는 보상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

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센티브 보상을 가지고 본인이 받은 돈을 가지

고 본인이 치료를 하고 뭔가 알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케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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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에는 심리정신 지원 없어요, 그런거 하자고 하면) 정신줄 나갔

다고 그러죠. 정신줄 나갔을 테니까 불러다 정신 교육 시키라고. 그런 거 없

어요.” (D1)

“저희는 심리 상담하는 일반 업체랑 MOU를 맺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나 혹은 직계 가족이 신청해서 상담을 받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4)

심리정서·여가문화 지원은 대기업과 공공기업에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다.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외부 위탁, 사내 자체 프로그

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EAP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

업주의 권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의료계에

서는 소속 병원의 정신과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EAP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심리 기관이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근로

자 1인당 다섯 번의 심리상담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C4)

“(생략) 그 임플로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심리

라든지 또 집에 우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제도. 그거를 정부 부처에서도 이렇게 도입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일반 민

간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에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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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업체를 위탁을 줘서 직원들 심리상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여가 지원은 콘도, 국내 웬만한 콘도 다 구좌 가지고 있어

서 직원들 다 알선이라기보다 예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복지 제도는 대기업이니까 다 된다고 봐야겠죠.” (B5)

“저희는 담당 정신과 의사가 있어서 ‘마인드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

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상담을 받는데 무기명으로 신청이 되고, 

모든 게 비공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F3) 

제4절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1. 기업 자체 실천사례

가. 소속기관의 실천사례: 세대소통

참여자 기업에서는 국가의 의무나 권고가 아닌 기업 수요에 따라 자체

적으로 고령사회 대응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고령화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기업 현장에서 

세대 갈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장년 재직자의 63.2%, 미취업 청년의 

80.8%가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조직 내에서 고령자가 많아질수

록 세대 간 가치관, 업무방식, 신기술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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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GI 참여자는 소속기관에서 ‘사내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사내 동

호회)’, ‘연차 나눔 제도’, ‘경력직 채용’, ‘리버스 멘토링’, ‘세대 이해 교

육’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실천사례로 제시하였다. 국가 주도로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들 사례는 기업 내에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이끌며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례는 모두 기대한 세대 간 소통을 제고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었다.

“저희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

내 동호회가 한 12개 정도 있고 깐부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깐부데이라

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 나온 용어인데 나이가 많으신 직원, 젊

은 직원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만든 건데 점심 때만 할 수 있고 

식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조금 유의미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

내 동호회도 연령 제한을 다 풀어버려 가지고 스킨스쿠버, 저희는 해양 쪽

이다 보니까 스킨스쿠버 동호회 이런 것들. 해양 플로깅 동호회 이런 것들. 

플로리스트 동호회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

한 딱 핏한 제도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A3)

“사실 대외적으로 저희 쪽에 알려질 정도로 문제가 되거나 화두가 된 거

는 없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내

부에 동호회 제도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

는 동호회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그 동호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어울리시면서 조금 세대 차이라든지 유대감 같은 게 조금 

더 생기는 계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B3)

“아, 연차 나눔은 그냥 저희가 원래 예전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원래 

법적인 상한이 25개인데 35개까지 회사에서 용인을 해줬었던 거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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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이신 분들이 근데 대부분 공장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휴가를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돈으로 받아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차 휴가 촉진을 하고 싶은데 그룹 

전체적으로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문화적으로 풀자라고 생각해서 나

눔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D5)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제도적으로 융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경력직 채용이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중간 나

이쯤 되는 분들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아예 채용하니까 현업에서는 가

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F6)

“저희는 리버스 멘토링을 실행했었어요. 사업부장님하고 사원급 한두 세

명씩 묶어서 활동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사원급이 사업부장님을 바로 만날 

일은 거의 없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솔직한 피드백도 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G3)

“교육이라는 부분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어요. 리

더십 교육에서 팀장분들한테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세대 

간 이해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G6)

 

나. 타 기관의 실천사례: 고령근로자 전환기 지원

FGI 참여자가 추천한 다른 기관의 우수 실천사례는 기업 내 장기 근속 

고령자의 경력 전환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은퇴 전 조기

퇴직 지원 프로그램(공로연수제도)’, ‘전문위원 제도’, ‘안식월(유급휴가) 

제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재취업 지원’이 구체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정년 전후의 직업·심리 전환을 체계적으로 돕는 고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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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전환기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가 영어 스터디에서 아는 분이신데 곧 내년에 은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년까지 급여를 다 주고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해외 이렇게 지점 뭐 방송국 오픈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다

녔대요. 외국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니까 근속은 안 해도 되고 내년까지 근로 보장이 되고.” (A1)

“이분들이 그 타이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뭔가 생산성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벗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등기 임

원들 중에 기술직 분들을 별도로 빼서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고 대신에 이분

들한테 본인이 원하면 근로 근무 시간을 줄여드리겠다. 대신에 그 맡고 있

는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후배들도 양성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

떤 대외기관 같은 데 가서 학술 발표회 같은 것들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몸값도 좀 올리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천년, 만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외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본인

의 제2의 삶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 1월 달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빼서 기술직은 전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 영업 쪽은 그냥 임

원 루트 그래서 투 트랙으로 바꿔버렸어요.” (D1)

“저희는 저희 회사는 아닌데 저희 원청 쪽이 0000병원인데요. 근데 거기

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안식월이 있더라고요.그런 거 보니까 10년 

근속을 하면 한 달간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거죠, 방학처럼. 근데 10년이니

까 한 20년만 일해도 어떻게 보면 거의 고령자가 될 수 있는 나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 근속,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 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한 번쯤, 한 10년 다니면 한 번쯤 퇴사하고 

싶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한번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4)



106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저는 예전에 이전 회사 다닐 때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라고 5060 취업, 

재취업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재단에 보

면 컨설턴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 상담을 하러 오신 5060 

그 이상의 혹은 중장년 노년분들을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취업 연

계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

고 은퇴를 하시는데 그 전문성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썩혀 두

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도 지향점이 그분들이 다시 한 

번 전문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제

가 들었던 게 기술직으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을, 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정

년퇴직하신 분을 다시 한 번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의 기술 고문이

나 관리자로 모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재취업을 연계하는 장치들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도 앞으로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아지고 이런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아젠다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도 사실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유통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의 경력을 살려서 다

시 한 번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C1)

  2. 기업 자체 실천사례의 평가

가. 우수성과 정책 가능성

여기서는 FGI를 통해 파악한 기업 자체 실천사례의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분석한다. 전문가 평가는 제3장에서 실시

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기업 자체 실천사례 영역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고령사회 대

응 사업의 우수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섯 과제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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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화 가능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섯 개의 과제는 소속기관 자체 우수 

실천사례 중 ‘리버스 멘토링’, ‘사내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 ‘연차 나눔 

제도’, 다른 기관 자체 우수 실천사례 중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프로그

램’, ‘은퇴자 전문위원제도’, ‘안식월(유급휴가)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선정하였다.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평균값은 

소폭 변동을 보였으나 표준편차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가 의견

의 합의가 강화되었다. 이는 기업의 대응 사업들이 단순한 복지 아이디어

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확산 가능성을 지닌 실천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 기업 자체 실천사례의 우수성 및 정책화 가능성 평가 

사례
1차 M±SD 2차 M±SD

특징
우수성 정책화 가능성 우수성 정책화 가능성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프로그램

4.38±0.62 4.19±0.83 4.27±0.59 4.07±0.46
중요도 상승,
합의도 강화

리버스 멘토링 3.81±0.98 3.63±1.26 3.73±0.59 3.47±0.64 합의도 상승

안식월
(유급휴가) 제도

3.88±1.09 3.38±0.96 3.67±0.62 3.27±0.59
완만한 하락,
합의 강화

은퇴자 전문위원
제도

3.81±1.11 3.44±1.09 3.60±0.51 3.00±0.65
소폭 하락,
합의 강화

사내 세대 간 커뮤
니티 지원

3.38±0.89 3.56±1.15 3.27±0.59 3.20±0.86
여전히
낮은 평가

연차 나눔 제도 2.88±0.96 2.63±1.26 2.67±0.98 2.53±1.19
낮은 평가,
보완적 의미

주: :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성, 정책화 가능성이 높음 
출처: 연구진 작성

특히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프로그램’은 1차와 2차 모두에서 가장 높

은 평가를 받으며(2차: 우수성 4.27, 정책화 가능성 4.07), 고령근로자의 

경력 단절 위험을 완화하고 전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



108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로 확인되었다. 한 전문가는 “기업이 조기퇴직을 단순히 퇴직 관리로 다

루는 것이 아니라, 경력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리버스 멘토링’은 우수성(3.73)과 정책화 가능성(3.47) 모두

에서 합의도가 높아진 과제로, 청년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과 고령 근로자

의 경험이 결합되는 상호학습 모델로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대 

간 친목을 넘어 기업문화 혁신과 지식 전수의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은퇴자 전문위원제도 운영’과 ‘안식월 제도’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소

폭 하락했으나, 표준편차가 줄어 합의가 강화되었다. 이는 두 제도가 기

업 내부 운영 여건과 비용 부담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전문성 활용 

및 장기근속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세대 간 커

뮤니티 지원’과 ‘연차 나눔 제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대 간 교류와 조직 내 연대 문화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완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나. 기업 자체 실천사례의 우선순위

전문가 패널은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기업 자체 실천사례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4-4〉 우선순위 실천사례와 의미

순위 실천사례 의미

1위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프로그램 전환기 관리, 경력 연속성

2위 리버스 멘토링 세대 간 상호학습, 조직문화 혁신

3위 은퇴자 전문위원제도 퇴직자 전문성 재활용

4위 안식월 제도 근로 지속성 강화

5위 사내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 세대 간 교류, 조직문화 개선

6위 연차 나눔 제도 세대 간 연대 확산, 조직문화 개선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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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선순위 결과는 기업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경력 연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고령근로자가 퇴직 

전후의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기업 차

원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조기퇴직과 

전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고령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둘째, 세대 간 통합과 조직문화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리

버스 멘토링은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고령층의 경험을 결합하여 상호 

학습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직 내 혁신적 학습문화 정착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 내 세대 간 갈등을 세대 화합으로 전환

시킬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퇴직자의 전문성 재활용도 중시되었다. 은퇴자 전문위원제도 운

영은 퇴직 이후에도 지식과 경험을 조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는 고령근로자가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지식 자본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안식

월 제도는 고령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장기 근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단순 복지를 넘어 고용 지속성 강화 수

단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내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은 조직문화 개선과 

세대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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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차 나눔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근속

기간이 긴 고령 세대가 근속기간이 짧아서 연차가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

대에게 연차를 이전하여 조직 내에서 세대 간 연대와 협력 문화를 조성하

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3. 기업 실천 모범사례: 전문가 추천

제3장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의 국내외 모

범사례에 대해 제안받았다. 이들 모범사례 소개 내용은 전문가 델파이 조

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에게 우수

성과 정책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받았다.

가. 국·내외 모범사례 소개

1) 국내 사례

삼성은 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를 운영하며, 60세 이상 퇴직자와 디지

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직무와 연계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

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복지를 넘어, 고령자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 전문가는 “삼성의 시

니어디지털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하였다.

KT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3~6개월 과정의 직무 전환·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퇴직 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역량을 습

득해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생애 2막 준비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전문가들은 “KT의 전직 지원 교육은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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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높이고, 중장년 인력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선도적 모델”이라

고 평가하였다.

코레일(KORAIL)은 정년퇴직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내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맞춤형 직무 교

육을 실시한 후 현장 ‘철도안전원’으로 재고용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퇴직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철도 안전 업무에 직접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고령 근로자에게

는 퇴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검증된 숙련 인력을 통

해 현장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상생형 고령자 계속

고용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엘리베이터와 동국제강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재고용 제도나 청

년 기피 직종의 고령자 지속 고용을 통해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실

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 인력의 고용안정과 숙련 활용을 동시

에 달성하는 모범적 제도로 꼽혔다.

또한 에버영코리아와 자회사 에버영피플은 AI·빅데이터 분야의 시니

어 특화 IT 고용 모델을 구축하여, 디지털 산업에서도 고령층이 적극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 재취업을 넘어, 고령층

의 신산업 참여 모델을 보여주는 혁신적 사례이다.

부경식품은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맞춤형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고령근로자의 근속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맛은 사내 ‘투게더 데이(Together Day)’를 통해 연령 혼합팀을 구

성하고, 비공식적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개

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령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층의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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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융합하는 조직문화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

롯데네슬레는 사내 장기근속자들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

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퇴직연금 교육을 실질적인 ‘은퇴 재무설계 

및 투자 교육’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 바 있다.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

한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의 퇴직급여나 금융 혜택에 대

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롯데네슬레는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금융 전문가를 초빙해 퇴직금 형성부터 은퇴 이

후의 구체적인 자금 활용 방안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는 기업이 기존의 사내 교육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평가된다.

2) 해외 사례

일본은 계속고용 제도를 법제화하여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재고용

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기업 

책임과 정부 정책이 결합된 제도로 평가된다.

일본 릿쿄대학은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을 운영하며, 은퇴 이후 중장년

층에게 새로운 학습과 사회적 기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생애 2막 준비 

교육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기업이 공동 책임을 지는 평생훈련 지원제도를 통해 고

령근로자에게 지속적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재취업 

및 역량강화 교육의 제도적 모델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고령자가 배

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 사례들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고령근로자의 

고용 안정, 역량 강화, 건강 보장, 세대 간 소통, 생애 2막 준비를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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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2차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기업 모범사례들을 

정리·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령자 

재취업 및 역량강화 교육,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 시니어 특화 고용 

모델,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생애 2막 준비 교

육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나. 국·내외 모범사례의 전문가 평가

<표 4-5>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범주가 우수성은 4점 내외, 정책화 

가능성은 3.3~4.7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업 실천사례들이 단순한 개별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충분히 제도화 가능한 과제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 고령사회 대응이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장기적 인사·노무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

된 인식을 반영한다.

〈표 4-5〉 기업 모범사례 범주별 우수성·정책화 가능성

범주
우수성 
평균

정책화 
가능성 
평균

주요 사례

1) 고령자 재취업 및 역량강
화 교육

4.40 4.47
삼성 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KT 퇴직예정자 
기술교육, 독일 국가·기업 공동책임의 평생훈
련 지원제도

2)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 4.53 4.73
현대엘리베이터 촉탁직, 동국제강 지속고용, 
일본 계속고용제도

3) 시니어 특화 고용 모델 4.40 4.20
에버영코리아·에버영피플, 코레일 퇴직 철도
안저원 재고용

4)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3.93 4.20 부경식품 건강관리 프로그램

5)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 3.40 3.27 참맛 ‘투게더 데이’

6) 생애 2막 준비 교육 4.00 3.93
롯데네슬레 은퇴 재무설계 교육, 일본 릿쿄대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주: 1~5점 척도의 응답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성, 정책화 가능성이 높음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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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첫째, 정년 연장·재고용 제도와 고령자 재취업 및 역량강

화 교육이 두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년 연

장과 재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없이는 기업의 자발적 고용 유지는 불

가능하다”라고 단언하였다. 이는 단순히 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아니

라,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을 계속 활용하면서 인적자원의 단절을 예방하

는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된다. 또한 재취업 및 역량강화 교육은 디지털 

전환기에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핵심 과제

로 인식되었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고령근로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투자”라는 응답도 있었다.

둘째, 시니어 특화 고용 모델과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역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전자는 에버영코리아, 에버영피플과 같이 시니어 인력을 IT·

데이터 산업에 직접 배치한 사례로, 전문가들은 “고령자는 단순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

다.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은 우수성보다는 정책화 가능성이 더 높게 평

가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단순히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하게 작동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라면 고령자는 가장 

먼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의견처럼, 기업의 건강·복지 프로그

램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고용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3.40, 3.27)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교류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지

만, 제도적 차원의 의무보다는 자발성과 기업문화 차원의 접근이 더 적절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는 “세대 간 소통은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4장 기업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참여 실태와 우수사례 115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애 2막 준비 교육은 평균 4.0, 3.9 수준으로, 비교적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기 관리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세컨드 커리

어 설계 지원 등은 기업의 인사·복지 제도를 한 단계 확장하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종합하면, 기업 모범사례들은 단순한 CSR 활동을 넘어 제도 혁신과 인

사관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년 연장·재고용과 재

취업·역량강화 교육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시니어 

특화 모델과 건강·복지 지원은 고령자 활용을 신산업과 근무환경 개선으

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 지속성과 생애 2막 준비는 장기적 고

용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기능하며, 세대 간 소통은 기업 문화 혁신

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정년연장과 재취업 교육은 기업 운영과 정책화 가능성 모두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향후 제도화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

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범주(세대 간 소통, 연대 활

동)는 정책화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CSR 활동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5절 소결

제4장은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고

령사회 인식과 정책 인지도, 부문별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를 검토하였다. FGI 조사설계는 기업규모, 산업, 유형(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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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고려하였으며, 결과 분석에서도 이들 기업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비, 기업 차원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업종, 노조 유무, 공공 여부 등 노동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른 기업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 참여자들 중 아주 극소수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

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대다수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고령사회 정책이 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고령사회 대응을 경영 과제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인센티브를 연계한 정책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제도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안정/연

장, 직업훈련 관련 제도에서는 임금피크제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임금피

크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이 상이했으며, 

노사 관계와 숙련인력 활용 전략에 따라 도입·폐지·전환이 결정되었다. 

제도 적용 요구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괄 적용 방식은 업무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는 획일적 제

도 적용보다 기업 특성과 직무 기여도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는 은퇴 이후 지원

을 기업 책임 범위 밖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비공식적 배려 수

준에 그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행정 부담으로 인해 정책 참여가 저조했

다. 따라서 기업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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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근로시간 측면에서 대부분 기업은 전 연령 대상 안전관리

를 실시했으며, 고령자 특화 예방 조치는 미흡했다. 일부 제조업에서만 

고령자 근로시간 보호나 업무 배치 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자 본

인이 근무시간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령 근로자

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근로시간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기업과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

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족돌봄 및 건강증진 제도는 대부분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령자 특화 제도는 거의 없었다. 건강검진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세부 지원 내역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기준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제3장에서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현재 기

업 현장의 복지 수준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정도로 평가된

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이 부문의 자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리정서 및 여가문화 지원은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사업장 분포가 넓은 기업은 실질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

소득 직군은 자율 치료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 제도화 필요성 인식이 분산

되어 있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지원 모델 개

발이 필요하다. 

조사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타 기업의 사례를 포함하여, 법적 의무나 

정부 권고를 넘어 자사의 필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고령화 대응 제도를 운

영하는 기업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업 자체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총 

2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평가

한 결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핵심 정책 영역은 ① 경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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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확보(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은퇴자 전문위원 제도), ② 세대 통합

(리버스 멘토링, 사내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 연차 나눔 제도), ③ 지속 가

능한 근로환경 조성(안식월 제도)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단순히 ‘보호’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

나, 적극적인 경력 관리와 조직문화 혁신, 역량 강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

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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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제2장에서는 인구고령화와 기업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

았다.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고령자 고용률 증가, 근로자 평균연령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의 가능성 확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노동시장과 관련

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

된 사회보장제도 등에도 인구고령화가 영향을 미쳐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역시 예측된다. 한 시기를 살아가는 세대 역시 폭이 넓어져 가치관의 차

이,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세대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역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

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의 문제도 있다. 기업은 고령화되는 인력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지만 그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Busch et al., 2025).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연령친화적 경영을 위go 다

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연령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를 재편하

는 한편, 교육을 강화하거나 고령 인력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에 고령자

를 더 많이 채용한다. 고령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내 복지도 확충하

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우수 인력을 유지·확대하고

자 조직을 재편하거나 복지 제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다. 인구구조 변화나 고령화에 대응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행동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CSR, CSV, ESG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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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관점에서 보면,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투자는 사회에 지

출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자 사회

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인구 문제 대응에 동참하는 것이 상생의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정

부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업이 수행 중이거나 수행 

가능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범위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조사는 2차에 걸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조사대상 과제를 정부 기본계획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정책적 타

당성을 확보하였고, 반복조사와 환류 과정을 통해 전문가 합의 수준을 높

였다. 아울러 법적 의무 사업과 자발적 대응 사업을 함께 포괄하여 기업

의 역할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의견을 병행 

수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추진전략 영역

에서 주요 과제가 도출되었다. 추진전략 1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생활 균형 실현’이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고령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확보가 고용 지속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된 점과 

일치한다(조성은, 박은규, 2023). 추진전략 2에서는 ‘저소득 고령자 소득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었고, 이에 더해 직종별 맞춤형 안전 프로

그램, 만성질환·치매 조기검진, 정기 건강검진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도 중요한 보완 과제로 강조되었다. 추진전략 3에서는 

‘계속고용’ 관련 중단기 과제(계속고용 지원 확대,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가 중점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 질 개선’도 기업의 참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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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략 4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

정규직 차별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가 중요한 정책 과제의 목록은 <표 5-1>과 같다.

순번 과제명 순번 과제명

1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 13 퇴직 인력 활용 기회 확대

2 일·생활 균형 실현 14 사회적 분위기 확산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15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4 장시간 근로 해소 16 숙련 전수 기반 구축

5 계속고용 지원 확대 17 세대 간 연계 및 상호협력

6
중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18 퇴직연금 개선

7 평생교육·훈련 기반 19 여성 재취업 지원

8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20 상병수당 도입

9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21 경력단절 예방

10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22 사회공헌·봉사 활동 촉진

11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23 여성 고용주 지원

12 근로문화 혁신

〈표 5-1〉 기업 참여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 과제

주: 번호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성 점수가 높은 순서임
출처:연구진 작성

이상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참여가 요구되

는 정책의 범위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 고령사회 대응이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고용 안정·역량 강화·근로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적극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은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대비, 기업 차원의 대

응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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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업종, 노조 유무, 공공 여부 등 노동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

에 따른 기업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건설·기

초 제조 등의 업종에서는 고령인력이 ‘경험 기반 숙련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전략은 업종 고유 특성에 따른 인력 수급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 참여자들 중 아주 극소수만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대다수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의 인사 전략이나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문별 제도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안정/연

장, 직업훈련 관련 제도에서는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

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나, 명예퇴직·희망퇴

직 등과 병행되며 실질적 고용연장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

부분의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고령근로자의 숙련

도와 역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업과 노조의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폐

지하고 숙련인력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재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사

례도 확인되었다.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제도에 관한 제도 자체가 미비하고 경영진과 근

로자 등 산업 현장의 인식과 수요가 낮았다. 기업들은 은퇴 이후의 삶은 

‘기업의 영역 밖’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퇴직 이후 생애설계 지원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퇴준비와 재취업 지원은 비공식적인 배려에 그치고 있었다. 대기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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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제외하면 은퇴준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거

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 관련 정책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행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

었다.

산업안전 및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고려를 하는 기업이 다

수이며,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전 세대 대상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제조업에서는 고령 인력을 제외하는 근로

시간 보호 조치와 업무 배치 조정을 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휴직)나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사 직원에 

적용되며, 고령자 특화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건강검진의 경우 연령대별로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

도 있었다. 심리정서 지원은 일부 기업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나, 전국에 사업장이 다양하게 분포한 기업은 실질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

었다. 금융권, 영업직 등 고소득 직군은 자율적 치료에 맡기는 경우도 있

어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분산되었다.

참여자 기업에서는 국가의 의무나 권고가 아닌 기업 수요에 따라 자체

적으로 고령사회 대응 제도로 ‘세대 간 커뮤니티 지원(사내 동호회)’, ‘연

차 나눔 제도’, ‘경력직 채용’, ‘리버스 멘토링’, ‘세대 이해 교육’ 등을 추

진하고 있었다. 즉 인구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고령화가 진행되며, 이

에 따른 기업 현장에서 세대 갈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FGI 참여자가 추천한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는 기업 내 장기 근속 

고령자의 경력 전환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은퇴 전 조기

퇴직 지원 프로그램(공로연수제도)’, ‘안식월(유급휴가) 제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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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한 재취업 지원’이 구체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정년 전후의 직업·심리 전환을 체계적으로 돕는 고령근로자 전환기 지원

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FGI 참여자가 제안한 기업 자체 실천사례에 대해 총 2회차에 걸친 전

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업 참여가 요구되는 정책의 핵심은 경력 연속성 확보(은퇴 전 조기퇴직 

지원, 은퇴자 전문위원제도)와 세대 통합(리버스 멘토링, 사내 세대 간 커

뮤니티 지원, 연차 나눔 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안식월 

제도)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합의는 기업이 단순히 고령자를 

‘보호’하는 소극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경력관리와 조직문화 

혁신, 역량 강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5-1〕 기업 자체 실천사례

주: 번호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우수성이 높은 순위를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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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필요

성과 실제 기업 현장의 인식 및 대응 수준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고령사회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가. 기업의 고령사회 정책 인식 제고

기업 참여자 대다수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업종, 노조 유무, 공공 여부 

등 노동환경 요인에 따라 상이했다. 특히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기

업 책임 범위 밖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정부의 고령사회 정

책이 기업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이 고령사회 대

응을 경영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

업의 고령사회 대응이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고용 안정·역량 강화·근로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기업이 고령사회 대응을 경영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특

성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규모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경영진 대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

영하며, 고령사회 대응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과 연계됨을 

실증하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연

계한 정책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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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안정 및 계속고용 제도의 유연화와 실효성 제고

전문가들은 ‘계속고용 지원 확대’와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편’

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 조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이 상이했으며, 노사 관

계와 숙련인력 활용 전략에 따라 도입·폐지·전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괄 적용 방식은 업무 기여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획일적 제도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는 기업 특성

과 직무 기여도를 고려한 유연한 고용연장 제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속고용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설계

가 가능하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발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한국은행, 2025).

 아울러 현장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구

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은퇴준비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개입 강화

전문가들은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을 기업이 참

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령근로자가 퇴직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고, 필요시 재취업이나 경력전환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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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은퇴 이후 지원을 기업 책임 범위 밖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비공식적 배려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은퇴준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

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전문가들이 강조한 생애경력설계 지원의 필요성과 기업 

현장의 실제 대응 수준 간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

은 행정 부담으로 인해 정책 참여가 저조했으며, 이는 인식 부족과 실행

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생애경력설

계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 대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준비 지원이 조직 몰입도 향상과 세대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는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중요한 과제로 강조

하였으며, 직종별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만성질환·치매 조기검진, 정기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 조사에서는 대부분 기

업이 전 연령 대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고령자 특화 예방 조

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조업에서만 고령자 근로시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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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배치 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자 본인이 근무시간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근로시간 관

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식

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안전관

리 모델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일·생활 균형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전 연령 대상 근로시간 관리

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고령자 특화 조치는 미흡했다. 일부 제조업에서만 

고령자 근로시간 보호나 업무 배치 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자 본

인이 근무시간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강조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기업 현장에서는 충

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가 고려되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근로시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

화된 일·생활 균형 모델을 제시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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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증진 및 복지 제도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건강검진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세부 

지원 내역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기준 수준

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현장의 복지 수준은 전문가들

이 강조한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정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업이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건강증진 및 가족돌봄 부문의 자

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고용지원금 확대, 우수기업 인증

제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모델

을 제시해야 한다.

사. 취약계층 고령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가들은 ‘저소득 고령자 소득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

소기업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고령사회 대응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 현장 조사에서는 심리

정서 및 여가문화 지원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으

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정책 설계가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

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미혜(2023)의 분석에 따르면, 중

소기업은 높은 비정규직 활용 구조를 가지며, 경제 충격 시 비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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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근로

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고령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이들을 

보호할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안전, 건강검진, 소득보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 근로형태를 고려한 실행 가능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화 제안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고령화 대응 사업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모범 사례 중,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거나 기업에 권장할 수 있는 4가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5-2〉 제도화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제도 내용

은퇴 전 조기퇴직 
지 원  프 로 그 램

퇴직 1년 전부터 근로시간과 연봉을 조정하는 대신, 은퇴 준비(교육)를 위
한 시간 및 교육비를 지원

고령자 재취업 및 
역 량 강 화  교 육

60세 이상 퇴직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연계형 직무 역
량 강화 교육을 제공

정년 연장 및 재
고 용  제 도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이나 청년 기피 직종에서의 고령자 지속 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운영

시 니 어  특 화
고 용  모 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고용 모델을 구축하여 고령층이 전문성
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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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들은 본 연구 제4장의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FGI와 전문가 델

파이 조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 중, 우수성과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과제들이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

물며 사회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들을 선정하였다.

한편, 기업 현장의 세대 간 갈등 대응과 관련된 우수사례도 파악되었으

나,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제

안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굴한 과제들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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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담당자』
FGI초점집단면접 질문지

단계별 주제 시간

STEP 1 warming up 5분

STEP 2 고령사회 인식 및 대응 정책 인지도 20분

STEP 3 고용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분

STEP 4 산업안전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10분

STEP 5 건강과 여가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분

STEP 6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10분

STEP 7 epilogue 5분

총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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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 up 5분
 

1. 면접 취지에 대해 설명

  - 본 면접은 기업의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정부의 정책 참여 등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여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 참여동의서 설명 및 작성 안내

3. 진행자 소개 및 참석자 소개  

  - 이름, 연령, 기관, 업무 등

4. 그럼 이제부터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 Ⅰ. 고령사회 인식 및 대응 정책 인지도 20분
 

1. 고령사회 현상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 인식

  - 우리 사회의 고령사회 현상에 대해 소속기관의 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소속기관의 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실제로 관련 대책을 추진하였습니까?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인지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

니까?

 · 고용안정/연장, 직업훈련, 산업안전, 근로시간,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 건강증진, 가족돌봄, 여가문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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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고용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분
 

1. 고용안정/연장, 직업훈련 관련 제도 도입

  -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직업훈

련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정부의 의무/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한 제도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입한 기업만) 고용안정/연장, 직업훈련 관련 제도 활성화

  -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제도를 신

청하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도를 사용하고 싶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 만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3.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관련 제도 도입

  - 은퇴를 앞둔 직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정부의 의무/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도입한 기업만) 은퇴준비/재취업 지원 관련 제도 활성화

  -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제도를 신

청하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도를 사용하고 싶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 만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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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산업안전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10분
 

1. 산업안전, 근로시간 관련 제도 도입

  -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정부의 의무/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한 제도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입한 기업만) 산업안전, 근로시간 관련 제도 활성화

  -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제도를 신

청하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도를 사용하고 싶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 만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part Ⅳ. 건강과 여가 부문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분
 

1. 건강증진, 가족돌봄 관련 제도 도입

  -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증진이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정부의 의무/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한 제도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입한 기업만) 건강증진, 가족돌봄 관련 제도 활성화

  -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제도를 신

청하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도를 사용하고 싶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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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 만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3. 심리정서, 여가문화 지원 관련 제도 도입

  -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고령근로자의 심리정서나 여가문화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정부의 의무/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한 제도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도입한 기업만) 심리정서, 여가문화 지원 관련 제도 활성화

  -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현재 소속기관에서는 제도를 신

청하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제도를 사용하고 싶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 이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된 상태입니까? 

 · 만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part Ⅴ. 기업 자체 추진 우수사례 공유 15분
 

1. 소속기관의 우수사례

  - 소속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를 배려한 제도가 있을까요?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 이 제도는 다른 기업에 추천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그렇다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까요?

  - 정부에서 이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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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기관의 우수 사례

  - 다른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를 배려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

니까?

 · 만약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 제도는 내가 소속된 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클까요?

  - 정부에서 이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epilogue 5분

1. 면접 진행 종합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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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집단면접 참여시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 관련 사항 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름 연령

성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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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월

휴대전화 010-         -         이메일주소
               @

                      

소속기관 부서

기관 주소

(시/군 구/동)
업종

종업원 수

(기준:현재

/2024년말

/2025년초)*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종원업 연령 

구성

(기준:현재

/2024년말

/2025년초)*

평균          세 

39세 이하          %

55세 이상          %

* 작성 기준시점을 현재, 2024년말, 2025년 초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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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ponses to an Aging Society
: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12)Project Head: Hwang, Namhui

This study examines corporate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corporate  

participation in aging-related policies. As rapid demographic 

aging driven by persistently low fertility places increasing 

pressure on society,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requires 

not only government action but also active corporate 

eng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the study identifies policy areas requiring 

corporate involvement and analyzes current participation levels 

and constraints.

Drawing on focus group interviews with HR managers from 

36 companies and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with experts, 

the findings show that corporate responses remain limited and 

vary by firm size and industry. Large firms tend to rely on early 

retirement schemes, whi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re actively retain and reemploy experienced older workers 

due to labor shortages. Retirement preparation and reemploy-

ment support programs are often implemented in a perfunctory 

manner, and many firms perceive post-retirement life as be-

Co-Researchers: Hong, Seokho · Lim, Jiyou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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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d their responsibility.

Experts identified four priority areas for corporate partic-

ipation: reducing long working hours through flexible arrange-

ments, promoting safe and sustainable quality jobs, strengthen-

ing lifelong education and retraining systems, and reinforcing 

employment safety nets. The study concludes that corporations 

must move beyond a passive role and take an active part in en-

suring employment sustainability, skills development, and im-

proved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a sustain-

able aging society.

Key words: Aging society policy, Aging Response, Older Adult Employment, 
Corporate participation,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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